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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다수 공동  에 하수개 시 승락

내

  3  공동   는 에 하수 개 시, 해 에 거주하고 는 

한   승락   한 경  하수 개  가능 여

답

  러한 경  타   해하    취할 수  하는 

규정  하수  뿐만 니라 ｢민 ｣, 「물 」 등 타 에  .

  라 , 가 적   전체  승낙    하는 

것  람 함.

 규정

【 하수  시행규 】

제8조( 하수개 ･ 신고 등)

  ① ~ ② (생략)

  ③  제13조제1항제3 에  " 타 해  정하는 "라 함  다  

각   말한다.

  1.  ･수 할 수 는  하는 

  2. 원 복 계



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

- 6 -

2 타  에 하수개 시 승낙

내

  하수개 ･  신고에  가 연   거나 다  람 

  는 에 하수  개  해 승낙  는 

경  감  첨 하여  하는 , 니  승낙 에 나 만 

 가능한  여  

답

  하수  시행규  제8조제3항에 한 하수개 ･ 신고  비

에는  ･수 할 수 는  하는  제  규정

하고 , 다  람    는 에 하수  개 하고  

하는 경 에  ․수 할 수 는  하는 는 계 , 

승낙 , 동  등 가  허락한  미함.

  승낙 에 감첨  여 는 하수 에 체적  규정  나, 

거짓  신고한 경  하수  제39조에 라 과태료 과 에 해당 .

  라 , 감 첨  여 는 제   실 계   고

하여 판단하여  할 항 .

 규정

【 하수  시행규 】

제8조( 하수개 ･ 신고 등)  ① ~ ② (생략)

  ③  제13조제1항제3 에  " 타 해  정하는 "라 함  다  

각   말한다.

  1.  ･수 할 수 는  하는 

  2. 원 복 계

【 하수 】

제39조(과태료) 다  각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 하여는 500만원 

하  과태료  과한다.

  1. 제8조제1항에  신고  하  니하거나 거짓  신고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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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 정 에 한 승락

내

  하수개 ∙  신고시 개  가 다  는 그 에게 

승낙  는 , 만  그 에  정    

 정 에게  승낙   차 에 하수   등  주

할 수  동  는 절차가 필 한  여

답

   내   " 승낙 "는 하수  시행규  제8조제3항제1  

"  ･수 할 수 는  할 수 는 "  것  판

단 ,  미 정   에 하수개 ∙ 신고  할 경

에는  에 한 동 ,  등  해 향  적  

 생하   하는 것  타당함.

 규정

【 하수  시행규 】

제8조( 하수개 ･ 신고 등)

  ① ~ ② (생략)

  ③  제13조제1항제3 에  " 타 해  정하는 "라 함  다  

각   말한다.

  1.  ･수 할 수 는  하는 

  2. 원 복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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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공동  에 한 승낙

내

  하수개 ∙ 신고  제 시  하는  제 하  

는 , 타   공동  는 경  공 들  승낙

 감   제 해  는  여

답

  가 등   는 집합건물  제 한 다수    등  

승낙  징 시 든 (공  포함)  동 가 드시 필 하

, 하수개 ∙ 허가 또는 신고  담당하는 에 는 드시  

징수해 놓  향     다  등에 비할 수 . 다만, 

가 등   는 집합건물과 같  경 에는 ｢집합건물   

 에 한 ｣  규정에 라 적 .

 규정

【집합건물 에 한 】

제15조(공  경) ①공  경에 한 사항  단집 에  

 4  3 상  결  4  3 상  결 함  결정한다. 

다만, 다  각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에는 제38조제1항에  상

 집 결  결정할 수 다.

  1. 공  개량  한 것  과다한 비  드는 것  닐 경

  2. 「 흥 」 제3조제1항제2 나 에  휴  콘 미니   

한 휴  콘 미니  공  경에 한 사항  경

  ②제1항  경 에 공  경  다   에 특 한 향  

미  에는 그  승낙 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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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가건물에  하수개 시 승낙

내

  하수 개 ･  신고 가 접수 는 , 가 건물 고 각 가  

가 는 경  "    수 에 한  할 수 는 

"  한 것  제 해  하는 ? 건물  전원  동

  제 해 만 하는 , 니  공식적  조  조합 나 주

 동   는 것 ? 한편, 집합건물  닌

 여 에 라 동   하는 주체가 달라 는  여

답

  "    수 에 한  할 수 는 "  건물  

 동 가 필 함  원 나, 집합건물  경 에는 조합 또는 주

 등  동  갈  가능하 ,  경  주  등

 동 는 주 에 전체 주  3/4  참 과 참  3/4

 결  필 함(｢집합건물 에 한 ｣ 제15조 참조).

  집합건물  닌  여 에 라 동   하는 주체가 달라 는 

것  여 는 집합건물  경 에만 동 가 필 하고 그  다수  공

에 한 다수  가  경  등과 같  경 는  전체

 동 가 필 함.



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

- 10 -

6 집합건물내 하수시  경

내

  하수  제7조제7항  같  시행규  제7조제5항  규정에 거 

하수 개 ･  경  신고할 경  경  할 수 는 

 첨   는 ,  첨 에 한 한 규정   개 ･

 허가시 첨   ･수 할 수 는  할 수 

는  하고 는 실정 ,  내 ○○동  복합주 건

물  경매   가 "A" 에게 전 고,   에 는 

하수공(허가건)  경  해 나  들  동  하

고 하나, 복합건물내 한 가  동  가 가한 항   당

해  하수공에 해 경  신청한 항 .

  전체   9할   가  "A" 가 동 가 가한 

 제 하고 동  첨 할 경  경  가능한  여  

  동 가 가한  제 한 들  공동  신청할 경  

경  가능한  여  

  "A"( 에 한 )   경 한  나  

가 개  신청해  경  에 가(공동 ) 등  가능 여  

답

  가 등   는 집합건물  제 한 다수    등  

승낙  징 시 든 (공  포함)  동 가 드시 필 하

, 하수개 ･ 허가 또는 신고  담당하는 에 는 드시  

징수해 놓  향     다  등에 비할 수 

  다만, 가 등   는 집합건물과 같  경 에는 ｢집합건

물    에 한 ｣  규정에 라 적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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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같  다수   는 집합건물  경 에는 전체 

 가 합 에는 실적    것 므   

해 ｢집합건물    에 한 ｣  제정하여 규정하고 

, 같  제15조는 "공  경에 한 항    

결  각 4  3  다수에 한 집 결  결정한다"라고 규정

하고, 제16조제1항  "공  에 한 항  제15조제1항 본문

 경  제 하고는  집 결  결정한다. 다만, 보존행 는 

각 공 가 할 수 다"라고 규정하고 같  조 제2항  "제1항  규정  

규  달  정할 수 다"라고 규정하여 집합건물  경 또는 

에 한 항에 해   규정하고 .

  다만, 공 에 " 하수  개 ･  시 물  "하는 것  "공

 경" , "공  "  여 에 라 동 가 필 한 정

가 차 가 날 수 에 라 에 한 판단  필 하 , 에 한 판

단  처  무 에 하  람.

 규정

【집합건물    에 한  】

제15조(공  경) ①공  경에 한 사항    결

 각 4  3 상  다수에 한 집 결  결정한다. 다만, 공  

개량  한 것  과다한 비  드는 것  닐 에는 상  집 결

 결정할 수 다.

  ②제1항  경 에 공  경  다   에 특 한 향  

미  에는 그  승낙   한다. 

제16조(공  ) ①공  에 한 사항  제15조제1항 본문  

경  제 하고는 상  집 결  결정한다. 다만, 보존행 는 각 공

가 할 수 다.

  ②제1항  규정  규  달  정할 수 다.

  ③제15조제2항  규정  제1항 본문  경 에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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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타  에 하수 개 시 승낙

내

  하수개 ∙ 신고 수   공신고  접수시   가 신

고  닌 것  견한 ,  승낙  감  제

 하 나 는 래전에 망하고 나 녀들  행

  수 는 경  처 ?

답

  하수  개 ･  허   신고한 에 해 는 하수  

제39조  규정  하수  시행  [ 8]  규정에 라 350만원  과

태료  과할 수 , 타   에 하수  무단  개 ･

하는 는 동 하수시  원 복 는 물  ｢ ｣ 등 에 처

   것  판단 . 러 존에 루  하수  개 ･

신고  수  취 가  할 것 .

 규정

【 하수 】

제39조(과태료) 다  각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 하여는 500만원 하

 과태료  과한다.

  1. 제8조제1항에  신고  하  니하거나 거짓  신고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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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 ․수 할 수 는  하는  정

내

  하수  제8조 , " 하수개 ∙ 신고 (  제7  식)"  하단 

비  3 에   ･수 할 수 는  하는 는 

무  말하는 ? 한편 빙     경  " " 

 "등 등본"  필 한 ? 

답

    경 에는   하는 ,  등 등

본 등  말하 , 다  람   할 경 에는  "

승낙 ", " 동 " 등 가  허락한  등  

미함. 

  빙  "등 등본“  해당 나  , , 적 등  

하  한 " "  나  동   하 는 곤

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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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하수 개 시  계 에 필 한 

내

  등 등본 갑 에  ○○종   ○○○   는 에  

 ○○○ 본  신  농 적  해당 에 하수개  신

청하는 경  계  하여 필 한 는?

답

  하수개 ∙ 시  허가시 비    ∙수 할 수 는 

 하는 는  동  등  미함.

  라  종  가 하수개 ∙ 시  하고  할 에는 ｢민

｣ 제276조 규정에 해 종  나 정 , 규 에 라 처 해  할 것

 료  한 항   전문가  하시  람. 

 규정

【민 】

제276조(총 물  , 처 과 사 , 수 ) ①총 물    처  사원총

 결 에 한다.

  ②각사원  정  타  규 에 좇  총 물  사 , 수 할 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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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량계 경에  경허가 여

내

  당    65 ㎜  하수 개 ․  허가    과 연

결 는   50 ㎜  계  시  공과정에  량계  50 ㎜

 한 경    50 ㎜  경해  하는  여

답

  수능    하나   펌프  연결  는  미하

,  에   펌프  연결  는 라  량계  

과는 무 하여  경 절차는 행  필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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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하수시  경  타  하수 시  

내

  "A" 가 공  공 수  하  하여 근 주민  에 료

 하고 개 한 하수 정(공 )   주 에게 전(

-공 )  가능한  여

   에 거하여  전    타 계 에 라 "A" 가  

주  하수  공  공 수  공  할 수 는 , 또는 

"A" 가 공  수  근 주민  생 수 또는 농 수  ･무

 할 수 는  여

답

  타   하여   하수 시   주 에게  

전하는 것  하수 에 라 할 시․ 에 경 신청  하  . 

다만, 하수   하수  시행  제8조 2에  규정하고 는 

에 맞게 하여  하 , 에 라 수   허가/신고 항  

다 게 적  문에 할 시･ 에 문 하여 처 하시  람. 

  하수 에 는 하수에 하여 "공적 원" 개념  하  하수

 합 적 개 과 보존  한 다 한 정책  수 하여 시행 에 , 

라  공적 원  하수  개 하여 제3 에게  판매하는 것  

, 무 과 하여 는 실 계  정   고 는 

당해 행  허가  시  또는 수에게 문 하  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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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 경매  한  경시 하수시  경

내

  하수개 ･ 허가   하수 시  한   건물  경매

 해  경 , 당  하수 허가  득한 는   

해 피(행 ) 에 고,  수 는 하수  ,  하

고 , 신 건물 공단계에  하수개 ･ 허가 경  신청

 경  전( 등 등본)  경  가능한  니  

하수개 ･ 허가  취 해  는  여

답

  하수개 ․  시 물  포함한   건물 등   전

 다  경  가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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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  매매에  하수시  연 허가 주체

내

  "A" 가 하수  하   "B" 에 매각 , "B" 는 공

 전체  허물고 정  하 고, 그  "C" 가   다시 

매 한 태에  정 가  체   볼 수 는 하수시  

연 허가 처  ?

답

  해당 하수개 ∙ 시 에 한 가 경  경 에는 할 청에 

경허가( 경) 보 ,  종료할 경 에는 종료신고  원 복

 하여  함.

  "A"  "B"  간   매매시 하수개 ∙ 시 에 한 내  등

  수  한 판단  나, 하수 시 에 한 경  

종료신고(원 복 )  하는 것  타당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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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 수능  정

내

  연 허가  하수 시  하수  과정에  펌프  무 하

게 취수량  연 감 한 경  수능  정  수시험 결과  적 하

는 것  니  펌프  비   하는 ?

답

  하수 에  허가, 신고   수시험에 한 취수량  니라 

하수개 ∙ 시  동 ,  과  등에 비  보  

당해 시  하여 수할 수 는  취수량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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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 동 에  수능  합

내

  존 건물 신 시 하수  75  가량 개 한  존 건물  접 필

에 2동 건물  가 신 하  40  가량 하수  개 코  하는 경  

존 하수시 과 가개  하수시  130 m 정  져  동

 적 하여 허가 에 해당 는  여

  주  다  람  신고하고 개 한 하수  동   할 경

에  허가   하는  여

답

  "동 " 란 정 적  해 필  하는 공간적  

나 적 타  등만  적  그 가 정 는 것  니

라  ･허가시 정  , 당해 내  등  함께 고 하여 동

 식할 수 는 공간적 , 내 만 볼  동

 판단 나 한 항   정   고 는 할 

체 담당  하  람. 

  하수는 필  하는 개 ･ 가 에 적합하게 시  하여 

하는 것  하수  보전･  차원에  타  시  하는 

것  격  제한  할 항  한 항   정   고 

는 할 체 담당  하  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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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 다수  농 수 개 시 수능  합

내

   주민들  공동  농 수  하  해 160 m 간격  정 

3공  개 시 동  보  수능  합  여

답

  "동 " 란 정 적  해 필  하는 공간적  

나 적 타  등만  적  그 가 정 는 것  

니라  ∙허가시 정  , 당해 내  등  함께 고 하여 

동  식할 수 는 공간적 라고 할 수 

  하신 내  볼   150  내 고 개 ･  "A", "B", 

"C"  다 게 하는 경 는 신고  처 하여  타당할 것 같 나, 한 

항  여건 등  감 하여 판단하시  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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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  다   하수개 시 수능  합

내

  존 생  정개   농  정  가 개  시 수능  

 생 과 농   느 것   하여  하는 ?

답

  동 에  생 과 농  하수  개 할 시에는 수능 합  

 수능  생  하수개 ∙ 시  는 것  

하수  보전   에  타당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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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 수능  합

내

  과수  적   다  동   에 80 m 정  격하

여 2공  정  개 하 고 하는 경  수능  합  여

답

  "동  " 란 " 정  적  해 필  하는 공간적  

나 적 타  등만  적  그 가 정 는 것  

니라  ∙허가 시 정  , 당해 내  등  함께 고 하

여 동   식할 수 는 공간적 "라고 할 수 .

  라  하신 내 만 볼  수능  합 하여  하는 것  

보여 나, 한 항  정 등  고 하여 할 체에  판단, 

결정하여  할 것 . 

( )

  존 신고  하수시  물량  족하여  에 고 동  

 에 2공  하수  개 시 시 간 거 가 50m  과할 

경  수능  합 하여  는  여

(답 )

  신규 개 하수  존 개  하수  족  채 는 적  개 하

는 것  문에 수능  합 하여 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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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 하천 역에  하수개 ･

내

  2  하천 제내 에 하수 취수  적  정 시  ｢하천 ｣ 

제33조 적  여

답

  하천 역 내에  하수  개 ∙ 할 경 에는 ｢하천 ｣에 라  하 , 

하천 역 에  하수  개 ∙ 할 경 에는 하수  , 하천

역  300 m 내  경 에는 하천 청과   료  

 행결과  첨 하여 하수 에 라 허가   함.

 규정

【 하수 】

제7조 2(하천 근에  하수개 ･ 허가) ①시 ･ 수는 제7조제1항  규

정에 한 허가  함에  「하천 」 제2조제1항제2  규정에 한 하천

역   정하는 에  하수  개 ･ 하는 경 에는 

제7조제2항  규정에 한 하수 향조사  첨 하여 「하천 」 제12조  

규정에 한 당해 하천  청과 미  하여  한다.

  ②제1항  규정에 한 하천  청  당해 하수개 ･  하천  수량

에 향  미 다고 정 는 경 에는 취수량･취수 간  제한  취수  

등  청할 수 , 시 ･ 수는 특 한 사 가 는 한 에 하여  한

다.  경  하천  청  당해 허가  하여 「하천 」 제34조  규정에 

한 득하천사 가 실   것  한 경 에는 허가  신청한  

하여  득하천사  동   하여  한다.

【하천 】

제33조(하천  점 허가 등) ①하천 역 에  다  각  느 하나에 해당

하는 행  하 는 는  정하는 에 라 하천 청  허가  

 한다. 허가  사항   정하는 한 사항  경하

는 경 에  또한 같다.

  1. ~ 2. (생략)

  3. 공 물  신축･개축･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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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 하천 근에  하수개 ･

내

  하천제 에  50 m 정  격  공 에  6 m 심  집수정  하여 

 300  정  취수하는 경 ,  하수  보고 하수개 ･  허가 

시 물  보는 것  타당한 ? 하수  보  는다  하천 청과  

식  허가가 필 한 ?

답

  하수  보는 것  타당함. 한편, 하천 역 내에  하수  개 ∙ 할 

경 에는 ｢하천 ｣ , 하천 역 에  하수  개 ∙ 할 경 에는 

하수   하천 역  300 m 내  경 에는 하수  제7

조 2 규정에 라 당해 하천  청과 한  료  

행결과  첨 하여 하수 에 거 허가  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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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 간 연 허가    하수시  처

내

  하수개 ∙ 허가 간  만료 에  간 연 신청  하

  경   또는 과태료 ? 

  허가 간 만료  해 동  허가가 취 는 것 ,  허가취

절차가 필 한 ? 

  라  정 적  연 허가신청  비  함께 제 하  검

 연 허가  가 가능한 ?  경  나 과태료 적 ? 

답

  하수  제7조 3  규정에 라 하수개 ∙ 허가  간  5년

 하고, 하수개 ∙ 허가    신청에 하여 5년간 연 허

가  할 수  규정하고 , 하수  시행  제12조 3  규정

에 라 하수개 ∙ 허가 간  연 허가  고  하는 는 

간 만료  30 전  연 허가신청 에 근 6월 내에 조 ･

 하수 향조  첨 하여 시 ･ 수에게 제 하여  함. 라 , 

하수개 ∙ 허가 간  연 허가    하수   

허가   하수   보  하수  제37조제1  규정  

적 , "3년 하  징역 또는 2천만원 하  "에 처할 수 . 

  동 항  원 적  판단하  허가가 취 는 것  니라 하수개 ∙

허가 간  종료  그 허가 간 는 하수개 ∙ 허가  

 고 하수  개 ･ 하는 단계  "원 복    하수  

제37조제1  규정에 라 3년 하  징역 또는 2천만원 하  "

 처하는  규정  적 할 수 는   허가  취 절

차  필 는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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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원 적 는 연 허가  가 가능한 항  니라고 판단 나, 

할 체   가피한  등 여러 가  항 등  판단하여 처

할 문제라고 생각 ,   항  참고하시  람.

 규정

【 하수 】

제7조 3( 하수개 ･ 허가  간) ①제7조제1항  규정에 한 하수

개 ･ 허가  간  5년  한다.

  ②시 ･ 수는 하수개 ･ 허가    신청에 하여 간  연

 허가할 수 다.  경  그 연 간  5년  한다.

  ③제2항  규정에 한 간  연 신청절차 등에 하여 필 한 사항  

 정한다.

  ③제15조제2항  규정  제1항 본문  경 에  한다.

제37조( ) 다  각  느 하나에 해당하는 는 3년 하  징역 또는 2

천만원 하  에 처한다.

  1. 제7조제1항  규정에 한 허가   니하거나 정한  허가  

 하수  개 ･ 하는 

제37조 ( ) 다  각  느 하나에 해당하는 는 3년 하  징역 또는 2

천만원 하  에 처한다.

  1. 제7조제1항  규정에 한 허가   니하거나 정한  허가  

 하수  개 ･ 하는 

【 하수  시행 】

제12조 3( 하수개 ･ 허가 간  연 )  제7조 3제3항  규정에 

하여 하수개 ･ 허가 간  연 허가  고  하는 는 해

 정하는 에 라 간  만료  30 전  연 허가신청 에 최

근 6월 내에 조사･  하수 향조사  첨 하여 시 ･ 수에게 제출

하여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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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 간 만료전 연 허가 신청

내

  간  2009년 11월 30  하수 시 에 하여 2009년 2월

에 간 연  허가  고 간 연  날짜  종전  2009년11

월 30  5년  하여 2014년 11월 29   수 는 , 니

  날짜  2009년 2월  5년   하는 ?

답

  하수  제7조 3제1항  하수개 ∙ 허가  간  5년  하

고, 같 시행  제12조 3에 는 간  만료  30 전  근 

6월 내에 조 ･  하수 향조  첨 하여 시 ･ 수에게 제

하  함에 비  볼  간 연 허가   당  허가

간  만료  5년간 허가  함  타당한 것  보여 , 신청 간

 당  만료  다    6월전 가  것 .

  , 당겨  신청할 수 나 6개월  훨  과하여 신청할 는 것  

니 , 참고  하수 향조 는 허가 간 연 시점에  하수에 

한 향  검 하는 것 므  연 허가  6월 전에 조 ･  하수

향조 는   문 .

 규정

【 하수 】

제7조 3( 하수개 ･ 허가  간) ①제7조제1항  규정에 한 하수

개 ･ 허가  간  5년  한다.

【 하수  시행 】

제12조 3( 하수개 ･ 허가 간  연 )  제7조 3제3항  규정에 

하여 하수개 ･ 허가 간  연 허가  고  하는 는 해

 정하는 에 라 간  만료  30 전  연 허가신청 에 최

근 6월 내에 조사･  하수 향조사  첨 하여 시 ･ 수에게 제출

하여  한다.



Ⅰ.지하수개발･이용 허가･신고

- 29 -

23  개정 전 시  간 연 허가

내

  1996년 신고한 시  수능  허가시 에  하고 2001년 

 5년  간  만료   연 허가  신청하   경  적

한 시  계  연  는 건 , 니  연 허가신청  하   

 시  는 건 ? 

답

  간 제 는 2001년  하수  개정  신  제 , 하

수개 ․ 허가  간  5년  규정하고 . 라  간  

 정하여  다  간  2001년  5년 라고 할 수 

 연 허가신청  하   무허가 시  규정( )에 해 

처 .

 규정

【 하수  (2001.1.16)】

  ① (생략)

  ②( 하수개 ･ 허가 간에 한 경과조 )   시행당시 종전  규

정에 하여 정한 하수개 ･ 허가  간  제7조 3  개정규정에 

하고 종전  규정에 한다. 다만, 간  정하여  니한 경 에 

는 그 간    시행  5년  본다.



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

- 30 -

24 간 연 허가 미 행시 처

내

   하는  2002.12.24  "A"   탕 건물  

  하고   근에 청  탕에 하는 

하수시 ("A" 에  2002.7.22 청에 허가   시  간  

2002.7.22 ~ 2007.7.21 )에 하여 간 연 허가   고 

하고  고   원 복  하겠다는 보   , 하수  

제37조제1   하수  제15조제1항제2 에 해당 는  여

  처  하수 개  니  ?

답

  하수개 ∙ 허가 간  연 허가    하수   

허가   하수  에 해당  하수  제37조제1  규정  

 과 에 해당 , 또한, 시 ･ 수는 시 물에 해 하수

 제15조제3항제1 에 라 원 복  할 수 . 

  간  하수   하수 가 처  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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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규정

【 하수 】

제7조 3( 하수개 ･ 허가  간) ①제7조제1항  규정에 한 하수

개 ･ 허가  간  5년  한다.

  ②시 ･ 수는 하수개 ･ 허가    신청에 하여 간  연

 허가할 수 다.  경  그 연 간  5년  한다.

제15조(원상복  등)

  ① ~ ② (생략)

  ③시 ･ 수는 다  각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 하여 정한 간  

정하여 원상복  하여  한다.

  1.   또는 다   규정에 하여 하수  개 ･ 에 한 허가･

가 등   하는 경   허가･ 가 등   니하고 하수  개 ･

하는 

제37조( ) 다  각  느 하나에 해당하는 는 3년 하  징역 또는 2

천만원 하  에 처한다.

  1. 제7조제1항  규정에 한 허가   니하거나 정한  허가  

 하수  개 ･ 하는 

【 하수  시행 】

제12조 3( 하수개 ･ 허가 간  연 )  제7조 3제3항  규정에 

하여 하수개 ･ 허가 간  연 허가  고  하는 는 해

 정하는 에 라 간  만료  30 전  연 허가신청 에 최

근 6월 내에 조사･  하수 향조사  첨 하여 시 ･ 수에게 제출

하여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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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 신고 시   제한 등

내

  미 허가  허가시  취수량  문제 다고 신고 시   제

한할 수 는 ? 

  하수개 ･ 신고  착공  하수에 향  미 는 착행  볼 

수 는 ? 

답

  하수  제8조제3항에 하  신고시 라 할 라  하수  제7조제

3항에 한 허가 제한시 에 해당할 경 에는 시 ･ 수가 하수 향조

 한  신고시  취수량  취수 간 제한  ․공동

 등 필 한 조  할 수 . 

  하수  제9조 4에  규정하고 는 하수에 향  미 는 착행

 신고 에 하수개 ․ 신고  착공  포함   .



Ⅰ.지하수개발･이용 허가･신고

- 33 -

 규정

【 하수 】

제7조( 하수개 ･  허가)

  ① ~ ② (생략)

  ③시 ･ 수는 다  각  느 하나  경 에는 제1항  규정에 한 허가

 하  니하거나 취수량  제한할 수 다.

  1. 하수  채취  하여 근 역  수원  고갈 또는  하  가져

 가 거나 주 시 물  전  해할 가 는 경

  2. 하수  염시키거나 연생태계  해할 가 는 경

  3. 하수  적정  또는 「  계  에 한 」에  시

계  그 에 공공사 에   가 는 경

  4. 타 하수  보전  하여 필 하다고 정 는 경   정

하는 경

제8조( 하수개 ･  신고)

  ① ~ ② (생략)

  ③시 ･ 수는 제1항  규정에 한 하수개 ･  제7조제3항 각  

느 하나에 해당 는 경 에는 제27조  규정에 한 하수 향조사  실

시한 하수 향조사   그 결과   취수량  취수 간  제한할 

수 고,  정하는 에 라 시정  또는 ･공동  

등 필 한 조  할 수 , 정당한 사   행하  니한 에 

하여는 당해 개 ･ 시  폐  할 수 다.

제9조 4( 하수에 향  미 는 착행  신고 등) ①다  각  느 하나

에 해당하는 행  하  하여  착하고  하는 는 해  

정하는 에 라 그 내  미  시 ･ 수에게 신고하여  한다. 신고한 사

항   정하는 한 사항  경하고  하거나 해당 행  종료

한 경 에  또한 같다.

  1. 제5조  규정에 한 하수  조사

  2. 제7조제2항  규정에 한 하수 향조사

  3. 제16조 2제1항  규정에 한 수 정

  4. 그 에 하수  수량 또는 수 에 향  미 는 행   정

하는 행

【 하수  시행 】

제14조 3( 하수에 향  미 는 착행  신고 등)

  ① (생략)

  ②  제9조 4제1항제4 에  "  정하는 행 "라 함  다  각  

행  말한다.

  1. 「  시행 」 제36조제1항에  탐

  2. 착  75 미  상  ･ 하수조사( ･ 사  경  제

한다)

  3. 열  냉난 에너 원  하  한 열냉난 시 ( 하 " 열냉난

시 " 라 한다)  공사  하수  뽑  쓰  니하는 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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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 신고시 에 한 하수 향조

내

  하수  제8조제3항  보  하수개 ∙  신고에 하여 제7조제3항 

각  느 하나에 해당 는 경 에는 제27조 규정에 한 하수 향조

 실시한 " 하수 향조   그 결과      

공동  등  할 수 다"라고 는 , 하수 향조 는 민원

 제 한 람  하는 것  또는 하수 신고한 람  하는 것 ? 

답

  신고  하수  제8조제3항  규정에 거 시 ･ 수가 하수 향

조  실시하여  함.

( )

  1  수능  100  하  하수  개 하  하여 시 에게 하수

개 신고  하 는   공무원  민원  신고내  하수  제7조

제3항 제1  하수개  하여 해  가 다는  

들  하수 개 행  신고접수  거 할 수 는 ? 또한 신고 접수  

한  하수개 공  시행한다  하수 에 저 는  여

(답 )

  하수 개 ․  하수  제7조제3항  " 하수  채취  하여 

근 역  수원  고갈 또는  하  가져  가 거나 주 시

물  전  해할 가 는 경 "에 해당  다  할 시 ․ 수는 

하수  제8조제3항에 라 " 하수 향조  실시한 하수 향조

 결과   취수량  취수 간  제한할 수 고, 시정  또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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･공동  등 필 한 조  할" 수 .

   경 에 해당 에  하고 하수개 공  시행할 경 에는 하

수  제39조제1항에  규정하고 는  같  과태료가 과 .

 규정

【 하수 】

제7조( 하수개 ･  허가)

  ① ~ ② (생략)

  ③시 ･ 수는 다  각  느 하나  경 에는 제1항  규정에 한 허가

 하  니하거나 취수량  제한할 수 다. 

  1. 하수  채취  하여 근 역  수원  고갈 또는  하  가져

 가 거나 주 시 물  전  해할 가 는 경

  2. 하수  염시키거나 연생태계  해할 가 는 경

  3. 하수  적정  또는 「  계   에 한 」에  시

계  그 에 공공사 에   가 는 경

  4. 타 하수  보전  하여 필 하다고 정 는 경   정

하는 경

제8조( 하수개 ･  신고)

  ① ~ ② (생략)

  ③시 ･ 수는 제1항  규정에 한 하수개 ･  제7조제3항 각  

느 하나에 해당 는 경 에는 제27조  규정에 한 하수 향조사  실

시한 하수 향조사   그 결과   취수량  취수 간  제한할 

수 고,  정하는 에 라 시정  또는 ･공동  

등 필 한 조  할 수 , 정당한 사   행하  니한 에 

하여는 당해 개 ･ 시  폐  할 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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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 택 개  에  동  미

내

  택 개  1~5블럭  나눈 태에  블럭  건 가 다 고 

또한 건 허가  블럭  득한 태  경  하수개  신고  동

에 한  블럭  해  하는  니  택 개  전체  

하나  동  보  하는 ?

답

  하수  시행  제13조제5항에 하  동   에  2개  

하수개 ∙ 시  하는 경 에는 전체 수능  합 하  

 , 합 한 규 에 라 해당 시  신고  또는 허가

 여  판단하여  할 것 .

  택 공 계  등에 거 블럭  주택건 계  승  고 블럭

 건 가 다  건 허가  블럭   경 라  개  

보   것  판단 나, 동  블럭에  2개  주택건 가 

각각 정  개 하는 경 라  전체 수능  합 하여  할 것 .

 규정

【 하수  시행 】

제13조( 하수개 ･ 신고) ① ~ ④ (생략)

  ⑤제3항  제4항  규정에 한 수능  산정함에  다  각  
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에는 전체 수능  합산한다.

  1. 하수  미 개 ･ 하고 는 가 당해 시  당초  수능  

가시키는 경

  2. 동 사  에  2개 상  하수개 ･ 시  하는 경

  3. 하수개 ･ 시 간  거 가 50미  내  역에  동  2개 

상  하수개 ･ 시  하는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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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 비 수  하수 

내

  하수  제8조에 하  시 , 비 수시 , 해 등 비  

하수  개 할 는 신고  처  할 수  근거규정  는 , 민

 비 수시  에 적  하수 에  민 과 한

비  농  정 개  해당 는  여

답

  하수  제8조제1항제3  규정에 한 " 해 타 천 ･  하

여  하수  개 ･ 할 필 가 다고 시 ･ 수가 정하는 경

"라 함  동 조항  해  비한 개념  니라 해가 생하여 

하수시 물  허가   개 ･ 할 경  많  시간  필  함에 

라 정 개  실  실하   하  하여 허가 간에 

는 시간  단 해 주  함 .  경  해 등 태가 끝난 

에는 허가시 에 해당 는 시  경 에는 허가 , 신고시  경 에  

" 경 나 수능 " 등 신고시 에 적합한 시  경하여  함.

 규정

【 하수 】

제8조( 하수개 ･  신고) ①다  각  1에 해당하는 경 에는 제7조  

규정에 하고  정하는 에 라 미  시 ･ 수에게 신고하고 

하수  개 ･ 할 수 다.

  1. ~ 2. (생략)

  3. 해 타 천 ･  하여 히 하수  개 ･ 할 필 가 다

고 시 ･ 수가 정하는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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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 폐  보 공    등

내

  보 공  할 수 는 점에 하수 개 ․  신고  해 

 “ ”  시공하고 공신고 하 나, 보 공 시  경  

정 하는 제  쓰  니  정하는 제  그  만들거나 시

하라고 하여 다 과 같  함. 

  하 3 (주차 )에 주차에  래하  는  내에   "

"  할 수 는 ?

  신고시 (  “ ” )는 하수 개   경 할 수 는 ?

  드시 경  정하는 제  해  하는 , 경  

정하는 제  /제 하여 해  는 ?

   보 공   정 각  해  하는 ?

답

   " "  정착  동  하  니하는 농∙  하수

개 ∙  시 므  적  곤란함.

  하수보전∙ 차원에  시  경  경신고  해 경  가능

할 것  료  경내  할 수 는 에 경 전  시

   등  첨 하  . 

  폐식  경 에는 경  정하는 시  적 해  하는 것  

고 나 한 항  주 처  경  문 하  람.

  시 는 단 므  원  해  무 하  주  시

 내에  담당 공무원과 하여 시행하시  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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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 보 공  

내

  생  착  16 m, 착  20~50 ㎜, 수능  30 / ,  

펌프  0.25~0.5 HP,  50 ㎜  하수시 에 하여 

보 공   조 식판넬  해  공해  는  여

답

  하수 수 보전등에 한규  [ 1]( 경 )에 하  " 보 공  

콘크 , 합 수  등 물  가 고 내 식  는 료  

하여  한다". 라고 규정하고 ,  합 수  할 경  , 

강  등 체적     문에 역 여건 (보  등  

 필 할 경  등) 필 하다  허가 담당 가 적절  판단하시  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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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 수능  결정시 정고 정 

내

  하수 개  신고  하여 수능  검  시 정고  계 할  펌프

 심 (펌프   높 )에 에  저수조  높  합

하여 계 하는 것  타당한  여 (심정펌프  저수조 에는 가  

 펌프가 )

답

  정고는 펌프  심 에  하수  수하고 하는 점(  저

수조)  계 하 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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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 허가시  신고시  경 여

내

   시에  개 한 정 , 당  허가시  개 하 나 농 역

 가 차  감 하여 하수 량 당  신고 는 많  차 가  

신고시  전 하고  하는  시  경하  고  신고  전 할 

수 는  는  여

답

  하수  제7조제6항 단  규정  하수  제7조제1항에 라 허가

 항  수능  경  하여 하수  제8조  규정에  신

고시  는 경 에 하수  제8조  규정에 라 시 ･ 수에게 신고

하고 하수  계  할 수 게 규정한 항  하   같

 수능  경  단  취수량  감  또는 량  감  

는 허가시  신고시   수 .

 규정

【 하수 】

제7조( 하수개 ･  허가)

  ① ~ ⑤ (생략)

  ⑥제1항 내  제5항  규정  허가  사항   정하는 사항  경

하고  하는 경 에  한다. 다만, 허가  사항  경  하여 

해당 하수개 ･  제8조제1항제2  또는 제5 에 해당하게 는 경 에

는 제8조제1항  규정에 하여 시 ･ 수에게 신고하고 하수  계  할 

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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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  신고시  경시 경신고 여

내

  농  하수 개 ･ 신고 시  시한 적 ･  첨 하

 규정하고 는  그 시  정 는 느 정 여  하는 ?

  당  신고한  동  내 에   경할 경  경신고

할 필 가 는 , 니   거  규정    난 경  신

고하여  하는 ?

답

   시  정 에 한 한 규정  행 에 .

  경  경 에는 당 신고 시  종료신고 등 조 하고, 경 는 

점  하수시 에 해 는 신규  신청하여 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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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  경매  한  경시 경신고 여

내

  주 복합건물 탕에 하수시  주 들  동   개

･ 하   경매     취득하  경  경신고

  하는  여 (  문제   ) - 만 

 경  탕 전체     취득하  경 - 

  경신고  접수시 경 항  할 수 는 비 는 무 , 

차 주들   동   하는 ,  개   

하나만  가능한 , 타 필 가 는 ?

답

  경매에 한  매  시 , 건물, 타  등에 한  경매

 경 에는 해당 에 존 하는 하수시   동  승계 

 수 나, 그  경 에는 경매조건에 라 달라  수 . 건물경

매 낙찰에 한 건물 내  하수시 에 한 경신고( 경)  해

는 전 신고  동  또는 하수시  에 한 빙  등  

비하여  함.

  당  신고  동 가 다  당  신고   또는 감  등  

첨 하   것  료 , 당  신고  동 하   경 에는 

하수시  에 한 원판결 료 등  첨 하여 경하  가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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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 경매  한 전시 경신고 등

내

  공   경매에 해  매 하고( 동  전 ) 하수

정  할 시 경신고  당  신고   날   하는 ? 

  경매 매  시 하수 정  동 승계가 는 ? 

  전 전 주  하수개 ･ 시공 체  공 에 하여 

공 료시  공   (미 시 폐공처  하  함)  하고 

공  시 하여 공 나 전 주가 가 나  시공 가 폐공

처  하 고 하는  적  여  

답

  하수개 ･ 경신고시( 경) 당 신고   날   

하나, 해당 하수시 에 한   할 수  경 에는 

당 신고   날   경  가능함. 

  경매에 한  매  시 , 건물, 타  등에 한  경매

 경 에는 해당 에 존 하는 하수시   동  승계 

 수 나, 그  경 에는 경매조건에 라 달라  수 .

  전 주  하수개 ･ 시공 체  공  한 하수개

시  원 복 처  여 는 계  등에 거 처 하여  할 것  

하수시   개연   경  등에 해 는 하수  적  

 체적  것  실 계  정   고 는 당해 행

 허가  시  또는 수에게 문 하시  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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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  경에  경신고

내

  하수 생 수(가정 ) 수  신고하고 공검  고 필  

는  (주)○○ 라는 주 체가 식  하고   

경  공 수( 체) 수   경하 고 하는  

에 하여 하수 에 적 한  여

답

  생 (가정 )  하수개 ∙  신고한 시 에 하여 경(생

수(가정 )-공 수( 체))  하수  제8조  동  시행  

제13조제6항에 하여 경신고 할 경  적 함. 다만, 허  하수 개

∙ 신고 또는 경신고 한 경 에는 하수  제39조제1 에 거 과

태료 과  .

 규정

【 하수  시행 】

제13조( 하수개 ･ 신고)

  ① ~ ⑤ (생략)

  ⑥  제8조제2항 본문에  한 사항  경  다  각  느 하나에 

해당하는 경  한다.

  1. 신고   경하는 경

  2. 하수개 ･   경( 수 사 여  경  포함한다)하는 

경

  3. 하수개 ･ 시  경하는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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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7  경매  한 경신고시 비

내

  복합 가 하에 는 탕  경매  낙찰 나 경매 내 에 하

수 정에 한 내  는 태 , 전  신고   매매 

계  체결하여 경 신고  하여  한다고 하  가  하고 

는 실정 , 경신고  한 경내  할 수 는  경매 

 첨 하여 전   신고 에 경매 낙찰 가 경 신

고 만 날 하  는 , 니  전 신고 과 경매 낙찰 간  하수 

정에 한 매매  하고 신고 에 당  신고 과 경 신고  

날 하여  하는 , 니  복합 가  할 등  에게 

 승락   첨 하고 신고 에 경신고 만 날 하여  하는 ?

답

  건물경매 낙찰에 한 건물 내  하수시 에 한 경신고( 경)  

해 는 전 신고  동  또는 하수시 에 한 빙  등  

비하여  함. 경신고  할 에는 당  신고  날  필 하  

경내  할 수 는 는 하수 정에 한 매매  등  첨

하   것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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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 하수개  경에  

내

  하수개  해 하수개 ∙ 신고  하고 담당 에 신고  

고, 착  하   착 점  신고한 과 다  경 (  착 점  

신고한    고 주 또한 신고 과 동 함) 착  

해 신고    하 는  과태료  과해  하는 ?

  원 복  하고 다시 신고하  는 ,  착공  할 수 는  

여

  담당공무원  착전(신고  전) 답  하 다  런  생

할 수  것  에 한 견해

답

  행정청  에 는   시하 는  니  고  하

는  하 는 곤란할 것  료 . 다만, 착  주 하는 가 적

극적   하고 담당 공무원    해 고  한 것

 님  고  여건  착 가  수   가능할 경

에는 할 체에  고 할 수  것  생각 .

  원 적 는 원 복  나 착  착한 것   다  할 

체   해 존 착공  제  신고절차 행  함  

가 전체적    수    합니다만, 는 " 정한  집

행  한 "과 "원 복   착  생한 비  -  집행  

평  등에 한 향   생시  행정  래 등에 한 실"

과  비  해 판단해  할 것  료 니다만 는 할 체에

 여건, 착  한  료 등  해 결정할 항 .

  행 하수 에는 착 전에  무  여하고 는 니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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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 착  경에  경신고

내

  조   물  나 는  내 간 에 착  경신고해  

는 ? 또, 만   경  라    조항   

 는 ? 

답

  하수  시행  제13조제6항제3  규정에 해 착 는 착하  전

에 경신고  해  하 , 경신고  하   경  하수  제40조

제1 2 규정에 해 300만원  과태료가 과 .

 규정

【 하수 】

제13조( 하수개 ･ 신고)

  ① ~ ⑤ (생략)

  ⑥  제8조제2항 본문에  한 사항  경  다  각  느 하나에 

해당하는 경  한다.

  1. 신고   경하는 경

  2. 하수개 ･   경( 수 사 여  경  포함한다)하는 

경

  3. 하수개 ･ 시  경하는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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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 종료신고에  원 복  시점

내

  시․ 에 하수개 ･  종료신고  착행  종료신고  할  종료신

고  하고 신고가 수  하수개 ･ 행   착행 에 한 원

복  해  는  니  원 복  하고난  종료신고 하여  

는  여

답

  원 복  하여 하수  제15조제1항제5 에  하수  개 ･

 종료한 경 , 제5 2 에  제9조 4  규정에 하여 신고  하고 

 착한 경  동조제1항 각  1에 해당하는 행  종료한 

경 에는 원 복  하  규정하고 . 라  하수개 ･  종

료신고  착행  종료신고가 수   원 복  하  .

 규정

【 하수 】

제15조(원상복  등) ①   또는 다   규정에 한 허가･ 가등  거

나 신고  하고 하수  개 ･ 하는 (제13조  규정에 한 허가  고 

동조제1항 각 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 하는  포함한다)가 다  

각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에는 해당 시    원상복 하여  

한다. 다만, 원상복 할 필 가 는 경   정하는 경 에는 그

러하  니하다.

  1. ~ 4. (생략)

  5. 하수  개 ･  종료한 경

  5 2. 제9조 4  규정에 하여 신고  하고  착한 경  동조제1

항 각  1에 해당하는 행  종료한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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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 종료신고  원 복 시 처

내

  하수  함에  개 , 또는 건 물 신  등  행  해 여

러 개  하수 공  종료신고  하  고 폐공  시, 여러 개  공

에 해 한 개  개 적  행정처 (과태료)  과  하는 ? 

니  동 내  보고 여러 개 공에 한 하나   보고 1공

에 한 행정처 (과태료)  하여  하는  여

답

  하수 에  ･허가는 개  하수개 ∙ 시   하고 

므  과태료  개  시   적 함  타당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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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 종료신고 행  주체

내

  하수개 ∙  종료신고시 드시 하수개 ∙  시공 등  한 

가 신고  해  하는 , 하수 가 접공 (폐공)하여 신고해  

는  여

답

  하수개 ∙  종료하  하수  개 ･ 하  가 할 시･ ･

에  종료신고  하여  하 , "1  수능  30  미만 고 착

 75 ㎜ 하  하수개 ∙ 시  원 복  공 "는 하수개 ∙

시공  등  한 가 니 라  시행할 수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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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3 하수개  신고  공신고 한

내

  하수  개 하  하여 해당 청에 하수개  신고  하고 하

수  개 하여 시  하다가  여건  하수 개 ･  공신

고  하고 는 , 행  하수개 ･ 신고  제

하고 정  개 한  제  하수개 ･ 공신고  제 하

여  하는 ?

답

  하수  시행  제14조제2항  규정에 라 공  공  공한 날

 1월 내 신고하여  함.

 규정

【 하수  시행 】

제14조( 공신고)

  ① (생략)

  ②  제7조  규정에 하여 허가  거나  제8조  규정에 하여 신고  

한 는 하수개 ･ 시   한 공사  공한 에는 해

 정하는 에 하여 공한 날  1월 내에 시 ･ 수에게 신고하여  
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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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 종료신고  계  

내

  종료신고  하여 신고필  나   계  시 절차는?

답

  하수개 ․  종료한 경 에는 하수  제15조제1항제5 에 해 

원 복  하여  하나, 하수  시행  제23조제1항제1 에  규정하

고 는  같  "  또는 다   규정에 하여 허가․ 가 등  

고나 신고  하고 계  하수  개 ․ 하고  하는 경 "에는 원

복  에 해당 . 라  하수종료신고  하고 원 복  시 에 

해당  라  하수  시행  제23조에 해당  다  하수 에 

라 다시 허가․ 가 등  거나 신고  할 경 에는 계 해  하수  

개 ․ 할 수가 . 

 규정

【 하수 】

제15조(원상복  등) ①   또는 다   규정에 한 허가･ 가 등  

거나 신고  하고 하수  개 ･ 하는 (제13조  규정에 한 허가  

고 동조제1항 각 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 하는  포함한다)가 다

 각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에는 해당 시    원상복 하여

 한다. 다만, 원상복 할 필 가 는 경   정하는 경 에는 

그러하  니하다.

  1. ~ 4. (생략)

  5. 하수  개 ･  종료한 경

【 하수  시행 】

제23조(원상복   등) ①  제15조제1항 각    단 에  "

 정하는 경 "라 함  다  각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말한다. 

  1.  또는 다   규정에 하여 허가･ 가 등  거나 신고  하고 계

 하수  개 ･ 하는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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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5 공신고

내

  하수개 ･  시공 체  연락    공신고  할 수 다고 신

고  민원  는  시 만  다  시공 체  경 ( 체날

, 공시 , 공 )하  고 공신고 수 가 가능한  여

답

  하수  제7조  규정에 하여 허가  거나 제8조  규정에 하여 

신고  한 가 그 공  공한 에는  정하는 에 라 

 시 ･ 수에게 신고하  동  제9조제1항에 규정하고 고, 동  

제9조제2항  시 ･ 수는 신고한 내 에 해 하  하고 . 또

한, 동  시행규  제9조제2항  하수개 ∙ 공신고 에 " 공시

, 수 검   "  첨 하  하여 시 ･ 수가 할 수 

 하고 는 , 공시    등  첨   채 

공수 하는 것   규정  수하   것 .

 규정

【 하수  시행규 】

제9조( 공신고)

  ① (생략)

  ②  제14조제2항  규정에 한 하수개 ･ 공신고 는  제11

식에 하 , 다  각   첨 하여  한다.

  1. 공시

  2. 수 검사 . 다만, 공신고  전 최근 6월 에 실시한 하수 향조사

 수 검사  체할 수 다.

  3.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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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 가정  하수  

내

  2005년 개정  하수 에는 하수 개 ∙  신고시  하

  나  개정 전에 하수 개 ∙  신고시에는 농 수, 

공 수, 생 수, 수 만   .

  그러나 근 개정  하수  시행  제40조 3제1항제3 는 "생   

가정 (가정생  하  하여 하는 시 에 한한다)  1

~~"라고  ,  같  에  (신고  등)  가정

 하수에 하여 할 수 는  무 ?  할 

수 다  각 하수 정  실  거쳐  하여  하는 ?

답

  가정  개 주택 등에  시  가정에  가정생  

하  해 하는 시  말하 ,   에 는 적 , , 좌

, 전  등  참고하여 판단하시고,  할 수 다  각 

하수 정에 한 전 문 , 실  등  하여 하여  함.

 규정

【 하수  시행 】

제40조 3( 하수 담  과･징수) ①  제30조 3제1항제5 에  "

 정하는  규 "라 함  다  각  경  말한다.

  1. ~ 2. (생략)

  3. 생 수  가정 (가정생  하  하여 사 하는 시 에 한한다)

 1  수능  100  하  하수  개 ･ 하는 경 (  

40 미  하  출  사 하는 경 에 한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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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7 수족   하수   

내

  집   취 하는 매시  수족 에 할 적  개 는 

하수   는 생 수  수  여

답

  행 하수  시행  제8조 2에 하  하수개 ․  는 생

수, 공 수, 농․ 수   , 생 수는 가정  등 생

에  하고 는 하수, 농․ 수는 농 ․ ․ ․수 에 

는 하수  정 하고 . 한편, ｢ 하수 무수행 (2006, 건

)｣ "2.3. 하수 개 ․  허가  신고"에 하 , 식당 등에  

하는 하수는 생 수  하고 .

  수에 해당 는  여  하여 는 ｢수 ｣ 제2조에  "수

란 ･ 물   수 물가공 " 라고 정 하고 , 집 

  취 하는 매시  수족  수는 ｢수 ｣에  정 하고 

는 수 에 해당   는 것  보여 , 라   시에  

하신 집   취 하는 매시  수족  수는 하수 에 

한 생 수  다고 할 것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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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규정

【 하수  시행 】

제8조 2( 하수개 ･  ) 하수  개 ･ 하고  하는 는  제7조

제1항   제8조제1항  규정에 한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 다  각  

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개 ･   시하여  하 ,  시 

수 사  여  함께 시하여  한다.

  1. 생 수 : 가정  등 상생 에 사 는 하수. 다만, 제2   제3

에 해당 는 하수  제 한다.

  2. 공 수 : 공  그  생산 체 등에  제  생산  비  가동에 

사 는 하수

  3. 농･ 수 : 농 ･ ･축산 ･수산 에 사 는 하수

【수산 】

제2조(정 )  에  사 하는  뜻  다 과 같다.

  1. "수산 " 란 ･ 물   수산물가공 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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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8 하수  

내

  ｢농 정비 ｣에 거 농 ( 농원)  정   

농원  하고 , 농원  주 시  농 ( 물  과

수 훼)  시  골프연습 , 식당 등  고 농원   

조경수가 많  ( 역 수  공 ).  내 과 같  농원 내

에 농   조경수에 할 하수  개 하고  하는  하수  시행

에 한 개 ･   무 (농 수, 생 수)  적 해  하는 ?

답

  하수개 ․  는 하수  시행  제8조 2에  생 수, 공

수, 농․ 수   하고 , " 하수 무수행 (2006, 건

)" 에 는 각각  에 하여 적   하고 .  

 같  농   조경수에 할 적 라  하수  는 농

  할 수 나 농  에 가정  등 생 에 는 

생  겸 하여 하신다  생  가 .

 규정

【 하수  시행 】

제8조 2( 하수개 ･  ) 하수  개 ･ 하고  하는 는  제7조

제1항   제8조제1항  규정에 한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 다  각  

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개 ･   시하여  하 ,  시 

수 사  여  함께 시하여  한다.

  1. 생 수 : 가정  등 상생 에 사 는 하수. 다만, 제2   제3

에 해당 는 하수  제 한다.

  2. 공 수 : 공  그  생산 체 등에  제  생산  비  가동에 

사 는 하수

  3. 농･ 수 : 농 ･ ･축산 ･수산 에 사 는 하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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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9 시 경  한 ․허가 미 행시 규정

내

  동  1 HP, 경 40 ㎜, 펌프 심  60 m, 수능  90 /

 하수개 ･ 시  신고  하고 하   5 HP(3.7 kw) 가량  

펌프   체하여 76m 심 에 하고 하다가 적 , 

랑계 검  결과 월 5,000 ~ 7,000  정  하 고, 수능  검

한 결과 170~200 / 정  수능  정 (나  시  

내역  신고시  동 함).  경  적  가능한  조항 ?

답

  하수  제8조제2항에 라 신고한 항  경  해 당해 시  

신고 에 해당  경 에는 경신고  하   것 나, 만  동 시  

경  하여 허가시  하여  할 경 에는 동 시  종료

신고  하수  제7조  규정에 라 허가   함.

  라  하신  같   경한 시  허가 에 해당 에  

하고 허가   고 하수  개 ․ 하 다 , 하수  제37조

제1  규정  적 .

 규정

【 하수 】

제37조( ) 다  각  느 하나에 해당하는 는 3년 하  징역 또는 2

천만원 하  에 처한다.

  1. 제7조제1항  규정에 한 허가   니하거나 정한  허가  

 하수  개 ･ 하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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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 미신고 시 에 한 과태료 과 

내

  신고  득하  고 하수  개 한 경  시공 체  하여 과태료 

(  제22조제4항, 제37조제10 , 39조제7 2)  과하  하는 , 신고하

  람  과  는  여

답

  신고  하  고 하수  개 하  경 에는 하수  제39조제1  

 제7 2  규정에 해 미신고   시공 체에 해 과태료  과하

여  함.

 규정

【 하수 】

제39조(과태료) 다  각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 하여는 500만원 하

 과태료  과한다. 

  1. 하수  제8조 1항 또는 제2항  규정에 한 신고 또는 경신고  하  

니 하거나 허  신고 또는 경 신고한  

  7 2. 제22조 제4항  규정  하여 신고하  니하고 하수개 ∙  시

 공사  한 하수개 ∙ 시공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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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1  시공  경에  처

내

  신고  "A" 체  시공 체  정하여 하수신고  한  착공  하  

 태에  "B" 체에  하수개  한 경  하수  제39조제1 (

하수  제8조제1항에  신고  하  니하거나 거짓  신고한 )  

규정에 라 "B"라는 시공 체에 하여 과태료 과  는  여

답

  하수개 ․  신고  하수개  시공 체  "A" 체에  "B" 체  

경하는 것  하수 에  규정하고 는 경신고  에 해당하  니

하 , 하수  제39조제1 에 한 과태료 과  하수  제8조제1

항에  신고  하  니하거나 거짓  신고한 에 해당 는 항

, 하수개 ․  신고  닌 개 체는 과태료 과  님.

 규정

【 하수 】

제8조( 하수개 ･  신고) ① (생략)

  ②제1항  규정에 하여 신고한 사항   정하는 한 사항  

경하고  하는 에는 시 ･ 수에게 신고하여  한다. 다만, 신고한 사항  

경  하여 해당 하수개 ･  제1항 각  느 하나에 해당  

니하는 경 에는 제7조  규정에 하여 시 ･ 수  허가   한다.

【 하수  시행 】

제13조( 하수개 ․ 신고) ① ~ ⑤ (생략)

  ⑥  제8조제2항 본문에  한 사항  경  다  각  느 하나에 

해당하는 경  한다.

  1. 신고   경하는 경

  2. 하수개 ･   경( 수 사 여  경  포함한다)하는 경

  3. 하수개 ･ 시  경하는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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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2  매매에  경신고 미 행시 과태료 과

내

  "A" 는 2008년 7월경 경매에 한 낙찰    건물  하게 

, "A" 는  곳에 공  검   하수가 미신고 태  점  

견하고 해당 청에 신고한 경  해당 청에  과태료  전 에게 

과  해  하는 , 에게 과  해  하는 ?

답

  2008년 7월에 경매에 한 낙찰   전  에 존 하는 미신

고 하수 개 ･ 시  견  시가    점에 비  본다

  는 과태료 과  닌 걸  보여 , 전에 동 하

수개 ∙ 시  개 ･ 하  가 과태료 과   것 .



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Ⅱ

유출지하수 /굴착행 /사후 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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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하수 시 료 징수 여

내

  하철 역 에 하수가 생  는 신고  생 수  

하고 고,  근 하천  하고 는 에  역  근

역  건물, 개   등에  는 하수  할 경  

가 든 시 (펌프, 연결공  등)  한  공 에  하수 량

에 한 비  청해  는 ? 

  존  펌프 비는 공  것  하고,  간에  연결공  한  

가 시 공 에  정 시 료  에게 비

 청해  는 ?

답

  하수는 가  공적 원   공 에  시행하는 하수가  

하철 역  공 에는 함  가능하나,  제3    또는 

판매  적   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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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하수 처 시 허가

내

  건  공  시행 시 하 파  시행하  하에  하수가 

는 , 런 수   하수 에 수하여  처 할  해

당 청에 허가  득해  하는  여

답

  하수  제9조 2  규정에 해 하철, 널 등  하시 물  

하고  하는  또는 해  정하는 규   건 물 그  

시 물  하고  하는 는  하여 하수가 는 경  

 감 시킬 수 는 책  수 , 시행하여  하 , 하수  감

책에  하고 당해 시  또는 건 물 등  공  해  정

하는 규   하수가 는 경 에는 하수  시행  제14조

2 에  정한 에 맞게 계  수 하여 시 ∙ 수에게 신고하

여 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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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하수에 한 하수 담  과 여

내

  하수  제9조 2 에 해당하는 하수에 하여 하수  제30조 3

에 거 하수 담  과․징수 할 수 는  여

  하수  제9조 2 규정  시행  전에 하수  제8조에 거 신고

 접수  하  하수에 하여 하수 담  과할 

수 는  여

답

  하수  제30조 3 에  규정하고 는 하수 담  과․징수 

 하수  제7조  규정에 하여 허가  거나 제8조  규정에 

하여 신고  하고 하수  개 ･ 하는 가 해당 , 하수  제

9조 2에  규정하는 하수는 하수  제17조에 한 허가나 하

수  제8조에 한 신고 항에는 해당  므 , 하수 담  

과․징수  님.

  하수  제9조 2  하수  규정  건 물 나 널 등  

 해 하수가 생할 경  감  책  수 ․시행하는 것  

, 감 책에  하고 정 규   하수가 는 경

에 한하여 하수  적  해 계  수 하는 것 . 한

편 하수  제9조 2 조항  2001.1.16 신  2001.11.17 시행

, 동 조항  시행  전  시 에 하여는 에 경과조  

항    시행  6개월 내에 하수  제9조 2제2항  

계  수 하여 신고하  하고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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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하수 감 책  계  수

내

  하수  제9조 2제2항  규정에 하여 하수 계  신고  하

  는 , 동  시행규  제9조2제1항에 거 해  정

하는 규  에 해당  계   시에  무조건 하수 

계  신고  하여  하는 ? 하수 계  , 공  

시적  다가 다시 하고 는 하수가  시에

 해당 는 ?

  하수  제9조2에 거 감  책  수 ․시행하라고 는  공

 시  전에     는  저 책  수 하라는 

것   책  수  한다   식에 해 느 담당 에 제

 하여  하는 ? 

답

  다  규   하수가  경 에는 " 하철, 널 등  하시

물  하고  하는  또는 역시  시에 건 하는 건 물

 그 수가 21  거나 연 적  10만 제곱미   건 물  

하고  하는 "가 하수 계  수 , 할 체  시 ･

수에게 신고하여  함. 하수 계  수 하여  하는 경  

  하수  량  ① 하철 역  1개  1  300  , ②

널, 전 , 신  각 1개  1  300  , ③ 역시  시에 

건 하는 건 물  그 수가 21  거나 연 적  10만 제곱미

  건 물 1동 1  30  .

  하수 저감 책  하시 물 등  하고  하는  하

수   무에 문하고 " 하수가 는 경   감 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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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는 책,  하수 저감 책"  전에 수 해 다가, 공

행 에 하수가 는 경  동 책  시행하여  하는 제 . 

행 하수 에는 하수 저감 책  수 한 가 할 체 등

에 제 하여  하는 규정  습니다만,  체  하수 담당

에 는 할 체  에 라 공  행 에 생할   하

수  에 한 담보  동 책  제  하고 .

 규정

【 하수 】

제9조 2( 출 하수   등) ① 하철･ 널 등  하시 물  하고  

하는  또는 해  정하는 규  상  건축물 그  시 물  

하고  하는 는  하여 하수가 출 는 경   감 시킬 수 

는 책  수 ･시행하여  한다.

  ②제1항  규정에 한 책에  하고 당해 시  또는 건축물 등  공  

해  정하는 규  상  하수가 출 는 에는 해

 정하는 에 라   정하는  할 수  계

 수 하여 시 ･ 수에게 신고하여  한다.

  ③시 ･ 수는 제1항  규정에 한 하수  출감 책  시행하  니하

는  또는 제2항  규정에 한 출 하수  계  시행하  니하거

나  저히 낮다고 정 는 에 하여는 해  정하는 

에 라 간  정하여 그 개  하여  한다.

【 하수  시행 】

제14조 2( 출 하수  )  제9조 2제2항에  “  정하는 

”라 함  다  각   말한다.

  1. 생 수  ･청 ･조경  또는 공사

  2. 그 에 시 ･ 수가 필 하다고 정하는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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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하수  적  

내

  당  전  공  수   쉴드공  한 하 널 착공

  공 가 행 에 라 무 니  하수가 합쳐져  생

하고  런 폐수  처 하  해  폐수처 시  ･

하고 .  하수  생량  1  300  과 나, 

 전량 폐수처 시  , 처 하고  물  클  

하 , 종적  는  300  미만   경  하수라 

함   하수 생량(폐수처  계  량)  니  폐수

처 시 에  는 종 량  말하는 ?

답

  하수  제9조 2제2항  규정에 한 하수는 "건 물 등  공 

에 생하는 하수"  말하는 것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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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착행 신고 주체  과태료 과 

내

  "A"라는 체가( ) 생 수  허가  하수  개 하  하여 

체  정함에  하수개 ･ 시공 ("B" 체)만 가 고 는 

체  정하 나 "B" 체는 "C"라는 하수 향조 에게 탁하여 

착행 는 "B" 체에  하고 "C" 체는 하수 향조  하  한 

태에  동 에 착행  신고  득하  고(당  신고한 것  

만 1개 공 ) 동 에 다  에 착  하 다  과태료 과 

?

  과태료 과 가 실 적  착행  한 ("B" 체)  니  

신고주체  향조 체("C" 체) ? 

답

 

  동 내 만 볼 경  당  신고한  공에 한 " 착행 종료신고"  

다  에 착한 공에 해 는 " 착행 신고"  동시에 하여  할 것

 보여 는 , 당  신고한  공에 해 는 " 착행 종료신고 "

에 한 신고  하여  함에   행하  니하 므  400만원  

과태료 , 다  에 착한 것에 해 는 착행 신고  하  

므  500만원  과태료 과  보여 나 한 항   

무  취 하는 당해 청  문 하  람.

  착행  신고주체  하수 향조  과태료 과   것

 판단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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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착행  신고  하수 개 시 처

내

  내 느 체에  3년 전 하수에 향  미 는 착행  신고  하

고 착행 신고  나   3년간 여러 차   등  

하수에  행정절차   고( 착행 신고만 수 ) 찜 과 

탕  건 물  비( 하수는 량계 등 계량 비만 미 )  

갖  놓  태  하수 착신고 수  에는 무런 행정절차  거

  채 하수  시  거  공한 태 ,  태에  

하수  허가, 공  맡 고 비하고 .

  런 에  적 할 수 는 행정처  하수  제37조제1항에 해당

므  3년 하  징역 또는 2천만원 하  에 처하는  적

가능한  여

  존 하수개 ･ 시공 체( 착행 신고 수   체)  나 에 

하수개 ･ 시공 체( 하수 행정절차    체)가 다 , 여

는 나 에 시공 체가 행정처  는  해당 탕과 찜  

체  시공 체  행정처  는 하수  제38조( 규정)가 

적  가능한  여

답

  하  내  볼  허가   니하고 하수  개 한 는 

하수  제37조 1  규정에 하여 3년 하  징역 또는 2천만원 하

 에 처하  규정하고 .

  하수  제37조 10  규정에 하  ∙허가 등   니하고 하수

개 ∙ 시  공  한 하수개 ∙ 시공  3년 하  징역 

또는 2천만원 하  에 처하  규정  므  개 ∙ 뿐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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니라 하수개 ∙ 시공  해당  드 니  등  

 검 하여 판단하  람( 하수개 ∙ 시공 체는 2005.5.31

 시공한 체에 해당 ).

 규정

【 하수 】

제37조 ( ) 다  각  느 하나에 해당하는 는 3년 하  징역 또는 2

천만원 하  에 처한다.

  1. 제7조제1항  규정에 한 허가   니하거나 정한  허가  

 하수  개 ･ 하는 

  2. ~ 9. (생략)

  10. 제22조제4항  규정  하여 허가･ 가 등   니하고 하수개

･ 시  공사  한 하수개 ･ 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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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착행  취  여

내

  하수 향조  한 착행 신고  하수 향조 에  주  

승낙  첨 하여 신청함에 라 신고수  하 나 주가 신고

수   승낙 해주  것  취 하고 착행 신고 취  청

할 경   신고  착행 는 취 가 가능한 ? 니  착행 신고는 

향조 체   신고수  에 취 에 해당  고 보

항에 해당 는 ?

답

   승낙  득한 에 신고 수  착행 신고는 

한 행정행  정  , 동 착행 신고  취 는 존에 

착행 신고  한 향조  그 취  청할 수 , 

는 착행  취 청  할 수 는 한 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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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착행  신고주체, 신고내  등

내

  건 물 공  하 한 전 조  해 착시에 시행 본  

그 조  탁  시공 가  경 , 느  신고주체가 , 

또한 착행  미신고시 행정처   누 ? 

  착행  신고에  착 에 한  규정  는 ?

답

  하수  제9조 4 규정에 는 조  착행  신고주체는 

시행 , 착신고  하  니하고 착하는 경   제39조제4 2

에 한 행정처  신고 에게 하여  함.

  하수  제9조 4  동  시행  제14조 3 규정에 거 착  

75 미   ․ 하수 조 는 하수에 향  미 는 착행

므  착 에  신고하여  함.

( )

  하수  제9조 4 에 거 철 계  한 조  하여 착행

신고시 신고 가 ｢엔 니 술 ｣에 하여 신고  엔 니

동주체  가 신청해  는  여

(답 )

  착행 신고  주체는 원 적    또는 시행 가 해

당 . 라 , 엔 니 동주체는 해당  니하 , 착행 신고  

한 한 격 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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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착행  신고 간  종료시점

내

  2007년 4월, 9월에 각각 착행  신고 (조 공, 향조  등) 2007년 

12월 착행  료 하 나,  착행 종료신고  하  고 

, 1공  하수 개 ･  한 시 (수 , 전  등) 

가 료 나  하  고, 다  1공  수 펌프  전

 등  하  하수   가능한 에  하수 조   향

조  료한 시점  착행  종료시점  보는 것  타당한  여

   항  료한  제  종료신고  하여  하는 ( 하수 에는 

한  )? 만  하수 착행  종료신고  미 행 하  경  처

 는 ? 

  착행  신고  하고  같   허가   고 하수 개

(수 , 전   등)만 하고 미  했  경 에  처  는

? 처  다  누가 한 처  게 는 ? 만  하수 

향조  행 다  처   게 는 ?

  착행  가 , 하수개   해당 는 ?

답

  하수  제9조 4제1항 단  규정에 라 " 착행 종료신고"  시점

 그 행  종료한 시점, , 하수조  또는 향조  료한 시점

 해당 다 하겠 .

  행 하수 에는 제  신고하여  하는 가 습니다만, 동 건과 

같  하수  개 ･ 할 적 라  착행 종료신고가   

그  절차,  하수개 ∙ 허가 신청   니할 것 므  그 

허가 신청전에는 종료신고  신고수 가  할 것  료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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러, 종료신고  미 행할 경 에는 하수  제39조제5  규정에 라 

500만원 하  과태료  과하여  함.

  하수  허가  고 개 하  경 , 그 여 에 하고 하

수  제37조제1  규정에 라 "3년 하  징역 또는 2천만원 하  

"  하수  개 ･ 한 에게 처할 수 . 또한, 동 하수시

물  허가  고 개 한 하수개 ･ 시공  하수  제37조

제10  규정에 라 "3년 하  징역 또는 2천만원 하  "에 처

해  수 습니다. 미 하수개 ∙ 시 물 등   에  

하수 향조   미가 는 것  료 . 

  착행  는 당 에 신고한 항  해당 겠고, 하수개  

착행  종료  하수개 ∙  시 물  하는 순간  하수개

 행 가 루 는 것  볼 수 .

 규정

【 하수 】

제9조 4( 하수에 향  미 는 착행  신고 등) ①다  각  느 하나

에 해당하는 행  하  하여  착하고  하는 는 해  

정하는 에 라 그 내  미  시 ･ 수에게 신고하여  한다. 신고한 사

항   정하는 한 사항  경하고  하거나 해당 행  종료

한 경 에  또한 같다.

  1. 제5조  규정에 한 하수  조사

  2. 제7조제2항  규정에 한 하수 향조사

  3. 제16조 2제1항  규정에 한 수 정

  4. 그 에 하수  수량 또는 수 에 향  미 는 행   정

하는 행

  ② ~  ④ (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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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착행  신고  여

내

  하수  제9조 4제1항  규정에 거 착행  신고  "제5조  

규정에 한 하수  조 , 제7조제2항  규정에 한 하수 향조 ,

제16조 2제1항  규정에 한 수 정,  정하는 행  - ｢

시행 ｣ 제36조제1항에  탐  - 착  75 미  

 ･ 하수조  - 열  냉난 에너 원  하  한 열

냉난 공 ( 하수  뽑 쓰는 경  제 한다)"   나 착  

적   항  닌 계  적( ･탐 ･ 하수조 , 하수

향조 , 수 정 적  닌 경 )  착하는 경  하수 에 

한 착신고  여

답

  행 하수 는   경 에는 착신고  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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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 착행  취  

내

  하수 개 ( 하수 향조 )  적  착행 신고  한  계 하여 

3월  공  한 경  하수  제10조제1항제5  규정에 한 

허가 취  에 해당하는  여  열 냉난 ( 하수  뽑  쓰는 

경 ) 착공  경  향조  한 착행 신고  한  계 하여 3

개월  공  한 경  하수  제10조제1항제5  규정에 

한 허가 취  에 해당하는  여

답

  하수 향조  한 착행 는 하수개 ∙ 허가신청  하  전  

단계  하수  제7조  규정  한 하수개 ∙ 허가  취 건

 하수  제10조제1항제5  규정과는 개 . 러 하수  제

10조제1항제5  규정  허가취 는 착행 는 는 규정 .

 규정

【 하수 】

제10조(허가  취  등) ①시 ･ 수는 제7조  규정에 하여 허가   가 

다  각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에는 그 허가  취 할 수 다. 다

만, 제1 ･제8   제9 에 해당하는 경 에는 허가  취 하여  한다.

  1. ~ 4. (생략)

  5. 허가   날  3월 내에 정당한 사  공사  착공하  니하거

나 착공  계 하여 3월 상 공사  한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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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 착행  미신고시 

내

  착행  하  고 착  한 경  착한 정 공수에 라 과태료  

내  하는 ? 종료신고  하  고 원 복  한 경  착행  종료신

고  하   것  공수에 라 과태료  내  하는  여

답

  하수 염  정 개개  가능  므   다 원 복 하여  

함. 여러 개  정  하나만 과태료  과할 경 에는 정  원 복

에  하수 염  과  하   문에 공수에 라 

과태료가 과 는 게 합당함.

  착행 종료 행신고는 당 에 착행 신고시  적 하게 신고한 수량

에 해 적  신고  함  타당한 것  료 나, 동  

해 는 착행 신고  하   항에 해 과태료  미 과하게 

므  착행 종료신고 미 행에  과태료 과 무는 생하  

 것  료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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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 착행  신고  여

내

  개 에 동   매 물  해  150 ㎜,  30 m 정

 착  하 고 하는 경  하수에 향  미 는 착행 에 해당

 할 청에 신고  해  하는 ?

답

  동 건과 같  규  착 라  " 하수에 향  미  니한다" 라고

는 볼 수  것  료 니다만, 행 하수 에는 매 물  

한 착  하수 에 한 착행 신고  규정하고 는 

니함. 다만, 문  등 매 물  한 착  ｢문 ｣ 등 

에 해 신고 등  조 가 필 하  나 생각 , 러 향  

하수  개정시에는 런 경  같  항에 해  하수 에 규정함

 검 할 계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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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 착행  종료신고 시점

내

  열 냉난 시 착행  신고  하는  종료  계  하는 경  원

복 처 시 게 처 해  하는 ? 또 원 복  신청   하

는 ?

답

  종료시점  열 냉난  공 가 료  시점   것 , 원 복 는 

열 냉난   종료  경 에 행하여  할 것 .

( )

  열 냉난 시 ( 물 정 SCW 식) 공  해 착행  신고에 

 시  공시점  종료 시점 ? 니  시  전  는 시

점  종료 시점 ? 신고  고 종료신고  는 시점  게 는

? 만  시  공시점  착행  종료신고  시점  다  착행

 종료  하수개 ∙ 신고  하수개 ∙ 허가  신청  

는 ?

(답 )

  착행  종료시점  착행  체가 끝나는 시점  열 냉난 공

 한 착  끝나고 다  단계  넘 가  전 단계  미함. 라

 착행  종료신고  할  원 복 계  첨 하고 열 냉난 공

 한 시  하여 제 하 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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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  착행  신고시 첨

내

  하수 신고  착행 신고  제 하고  할  전 신고  또는 

농 전 신고  첨 하여  하는 , 니    한 등

등본만 첨 하  는  여  

답

  농 에  하수개 ･  ｢농 ｣과 같  개 에 한 허가 등 

제절차가 저 행  할 항  판단 . 그러나, 하수 에 한 

하수개 ․ 신고시나 착행 신고시에 첨   또는 농

전 신고  등  첨 하  하수 시행규 에 규정하고 는 니

함. , 농 전 허가 등  하수개 ․ 신고 전에 행하여  할 행정

절차  하수개 ･ 신고시 등에 갖  할  필 한 것  

님. 라 , 매매계 나 승낙 , 등 등본과 같  

만 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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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 착행  신고시 ｢ 천 ｣ 적  여

내

  하수개  적  심  1,000 m  착행 신고  하고  하는 , 

할 청에 는 착심 가 다고 하여 ｢ 천 ｣에 거하여 신고할 것

 청한 , 당  하수개  적  착하는  착심 가 문제

가  신고가 는 것  합당한  니  착심 에 라 드시 

｢ 천 ｣ 적 나 하수  적  달라 는  여

답

  행 하수 에 는 착심 에 한 제한규정  . 다만, 하수  

개 하  해  착심  1,000m  하는 것  경제   향  천

 경하   또는 가능  등 여러 가  종합적  고 해 

볼  처  천  개 함  타당한 것  료 . 정  

체적  파 할 수 는 천  하수  한 계 청과   

해 처 함  람 한 것  판단 .

( )

  천공 보 역에는 가정생 수  경 만 하수개  착  가능하다

는 , 는 다  주 만  한 에 건 계  는 경

는   가정생 라는 실  하여  하는 ? 만  가

정 라는 실  해  하  하  하수개  신고  하  하는 ?

(답 )

  생 -가정   공검 시  등  보고 허가 담당 가 판단

하는 것  향   건 물에  경 라  계 나 

 등  조건  정   고 는 당해 체 담당  하

여 처 하는 것  적절할 것  판단 . 러 천공보 역에 는 

하수개 가 가정  등  제한 는 것  고  한 

항  ｢ 천 ｣  담당하고 는 행전 전  문 하  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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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 공  시행 체

내

  하수시   시공 체 정에   하수 개  가능

한  니  정한 등 에 한 등  필한 체  정해  하

는 ? 또한  공 시 내역  시  할  적 규나 

  그 에 해   하는  여

답

  하수  제9조 5에 한 하수개 ∙ 시  는 하수개 ∙

시공  등 한 체만 가능하  내역  시 는 에 맞게 적

절  해 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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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   여

내

  다  하수개 ∙ 시   하수  실제 식  제조, 가공, 조

 하는  하  고, 수적   실 , 청 만 

하는 경 나, 점같  시 에  하수  개 하여 하수  실 , 

청 만 하고 다 ,  하수개 ∙ 시  하수  시행

규  제9조 6 에 해당하는 시   주  2년  해  하는

, 니  하수  시행  제14조 4제4항제4 에 해당하는 시  보

 주  5년   해  하는 ?

답

  행 하수   주 에 해 규정하  다  하수개 ∙

시  등  실제 에 하는 경  말하고 므  하신 

항과 같  행 에 실제  하  니하는 하수  시 물  

주 는 5년  보  할 것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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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규정

【 하수  시행 】

제14조 4( 하수개 ･ 시  사  등)

  ① ~ ③ (생략)

  ④  제9조 5제4항에  사  상 시  규   는 다  각 

 같 , 주 는 매 2년  한다. 다만, 제4 에 해당하는 시  주 는 

매 5년  한다.

  1. 전시 그  비상사태  생에 비하여 가 또는 단체가 비상

수  하수  개 ･ 하는 시   1  수능  100  초과하

는 시

  2. 제19조제1항  규정에 한 공공 수  하수개 ･ 시   1  수능

 100  초과하는 시

  3.  또는 다   규정에 한 허가･ 가 등  거나 신고  하고 하

수  개 ･ 하는 시   1  수능  100  초과하는 경  

해  정하는 다  하수개 ･ 시

  4.  제7조제1항 또는  제8조제2항 단 에 라 허가   하수개 ･

시   제2 에 해당 는 시 , 제3 에 해당 는 시   열냉난 시

 제 한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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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  행 주

내

   골프 에  10공  하수  개 하여 허가  득하여 , 

 경  수능  100  과하고 다  하수시 므  전체 

10공   시행 주 가 매 2년  해  하는 , 니  각공  

수능  검 하여 100  과시  매 2년  하고 100  과시

 니  매 5년  해  하는 ?

  10공  하수  2공만 생 수( )  하고 나  8공  

수(농 )  청 수  하고 는 ,  경  에  10공 

전체  매 2년 다  해  하는  니  생 수( )  

하는 2공만 매 2년  하고 나  8공  매 5년  해  하는 ?

답

  골프 내 하수시  동  보  10공  묶  수능  

판단하여 허가시  하여  하  개  정 또한 허가시  하

여  하는 것  타당할 것  판단 . 는 동시  ｢

｣ 제3조제1항제2   제3  규정에 한 숙   객 시

에 해당 다   주 는 2년  하여  할 것 .

( )

  저  골프 (다 시  )에  는물  정(심정)과 개 수  

정(조경 -집수정)  , 는물   량 나  보  

 나, 개 수  집수정( 경1.5 m  (그라 팅)  24

m  는 시 )   에 해당 는 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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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답 )

  하가 문 하신 항  저 골프  ｢체 시 에 한

｣에 한 체 시 에 해당 는 , 니  ｢ ｣ 제3조제1항제2  

 제3  규정에 한 숙   객 시 에 해당 는  

할하는 담당 에 할 필 가 . 만  하   ｢체 시

에 한 ｣에 한 체 시 에 해당  하수 에 라 

허가   시 라   주 는 5년에 해당   것  판단  

, 만  하   ｢ ｣에 거 등  숙   

객 시 에 해당  1  수능  100  과하고 하가 

문 하신 정  골프   한 시  경 에는  주 는 2

년에 해당   것 .

 규정

【 흥 】

제3조( 사  종 ) ① 사  종 는 다  각  같다.

  1. (생략)

  2. 숙  : 다  각 에  규정하는 

   가.  : 객  숙 에 적합한 시  갖추   객에게 제공하

거나 숙 에 는 식･ 동･ 락･휴 ･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  

등  함께 갖추   하게 하는 

   나. 휴  콘 미니  : 객  숙 과 취사에 적합한 시  갖추   

그 시  원 나 공 , 그  객에게 제공하거나 숙 에 

는 식･ 동･ 락･휴 ･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  등  함께 갖추  

 하게 하는 

  3. 객 시  : 다  각 에  규정하는 

   가. 객  하여 식･ 동･ 락･휴 ･문 ･ 술 또는 저 등에 적합한 

시  갖추   객에게 하게 하는 

   나.  정하는 2종 상  시 과 숙  시 ( 하 " 숙

시 " 라 한다) 등  함께 갖추   원 나 그  객에게 

하게 하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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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  행종료신고  비

내

  하수 행종료신고  비   "  행  할 

수 는 "에 해당하는 것  무 ? 공무원 가 가능하다  

 식   정해져 는 ?

답

  하수  제5조제4항에 한 하수조 전문 , 제26조 2  규정에 

한 한 하수 에 한 (담당 공무원    하고 행

 할 수 )  가능하  " 하수 무수행 (2006, 건

)" p2-96  참고하  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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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행보  정 

내

  택 개  내 조  해  착할 경  착심  10 m, 

착  75 ㎜  43개공  착할  행보  ? 또한 행보

 공  정하는 것  맞는  여  

답

  하수  시행규  제17조제2항  규정에 해 고시(건 고시 제

2006-537 )  니 참고하시  라 , 행보  각 공  

정해  함.



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

- 94 -

2 원 복 비 정 

내

  택 조 공 에 공  폐공  원 복  공  케 싱  절단하는 

것  계    전체  경하고  하는  하수 원

복   정 ?

답

  행보  정  하수  시행규  제17조제2항  규정에 라 

2006년 12월 15  건 고시 제2006-537 에 거 고시하

 드 , 동 정  가 행한 " 하수 무수행

(2006, 건 )" 2-54 에  나  니 참고하시  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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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경허가시 행보   간

내

  존  하수개 ･ 허가 에 허가 간  2003.4.24 ~ 2008.4.23 

  는  하수 심  존 착 에 비해 500 m 

(2007.8~9)  가 착한 경  행보    허가  허

가 간  2008.4.23  하고 허가 간  끝나갈 시점에 다시 

허가연 신청  해  행보  하여  하는 ? 니   하

수개 ∙ 경허가신청  접수한 시점  5년간 행보  

하여  하수개 ∙ 허가   수는 는 ?

답

  행보  취  500 m  가 착한  행보  

 하므  경  에 해 행보  납 하여  하는 것

 판단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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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( 행보 ) 

내

  2002년에 하수 개 신고  하  행보 (5년)  해  한다고 

해   800,000원  시청에 한  간 5년  만료  태에

  한 행보  납 는 것 ? 니  계  연  

해  하는 것  여

답

  행보  하수  개 ∙ 하는 가 원 복  행  담보하  

하여 비  그 간  원 적  공  착공  5년  

하  간에 하수 개 ∙  만료  경 에는 만료  날  1

년간 하   . 5년  나  하수 개 ･  만료  

 경 에는 다시 5년간  연 할 수  행보  연  당시

  하여  함. 러, 행보  는 

 또는 해  정하는 보   가  등  가 

가능함. 원 복 가 루   행보    한 

경 에는 , 보 , 가  등  한 경 에는 그 보 , 

가  등   수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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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원 복  무

내

  파  신 에  2개 공  하수  개 하여 2개  가 허가  

득하여 하   1개  는 가 난 태 , 1개  는 

 포 했  연락  절  태 . 또한 하수 개 는 

가 닌 개  (답)에 승낙  득하여 허가  태  

허가 간  2010년 8월  행보  간  난 태 .

   경  하수 원 복  주체는 누가  하 , 연락  절  태

  하수   처 할 수 는 적근거는 는 ?

  하수 개 에 는 농  하수  하고 싶  하는  농

에게 하수  하게 할 수 는 적근거가 는 ? 할 수 다

 게 해  하는 ?

답

  하수  제15조제1항  " 하수  개 ･ 하는  또는 하수에 향

 미 는 행  하는 "가 해당시    원 복  하  규정

하고 는 , 동  경  하수  원 복 무 는 " 하수  개

･ 한 "가 다 할 것 . 러, 연락  절  태   하

수   처 할 수 는 적근거가 행 하수 에는 규정하고 

 니함.

   가 하고  하수  적  승계 절차  타 에

게 하게 하는 적  근거가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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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  전  원 복  무

내

  "A"가 하수 시  신고∙허가 등  하  니하고( 시 ) 경

 하여 다가  "B"에게  넘   "B"는  그 

하수 시  하  고  하여 공   경  하수

시  공  원 복 무 가 "A" , "B"  여  

  원 복 과 함께  하수 시 에 한 과태료처   누

? 여 하수개 ･ 시공 체  규정  적 가능 여

답

  하수개 ･ 시  원 복  무 는 하수  제15제1항  규정에 

거 하수 개 ･ 에 한 허가･ 가 등  거나 신고  한 , 

당해 시   전 등  같  시행  제13조제6항  규정에 

거 신고  가 경  ･ 무가 승계  경 는 승계  에게 

원 복 무가 . 라   매수 과 매 간에 경에 한 

하수시  ․ 무가 승계  고  매수  하수  

하  다  원 복  무 는 하수 개 ･ 에 한 허가･ 가 등

 거나 신고  한 가 해당 다고 할 수 .

  하수 시  과태료 처  하수개 ∙ ,  

하수개 체에 해  과태료 처  적 .

( 1)

  가 1994년 하수개 ․ 신고  하 고 건물주   2005

년 건물주에게 쫓겨난 태에  건물 가 건물주  뀌 는  하

수 경(신고 경)신고는 하  . 하수 정  건물  포함한 

 보  할  원 복  무 가 누가  하는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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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답 )

  하신 에 하  건물에 거주하  가 1994년 에 하수개 ․

신고  하고 하수   나  2005년경  

건물에 거주하  는 경 ,  경  하수개 ․  경신고 처

가  다  원 복 무 는 전  다고 할 수 . 

( 2)

  하수 시  가 시계  해  시 물 보

 고 (  편  정 )   전   경  하수

에 한 원 복  무 는 누 ?

(답 )

  공공 에 편  역  물에 해 는  전  보  

하는 것  니라 공공  에 저해 는 하수시 물 등 물  

전비  보 는 것  보   가 원 복  무  행하여

 할 것 .

 규정

【 하수 】

제15조(원상복  등) ①   또는 다   규정에 한 허가･ 가등  거

나 신고  하고 하수  개 ･ 하는 (제13조  규정에 한 허가  고 

동조제1항 각 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 하는  포함한다)가 다  

각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에는 해당 시    원상복 하여  

한다. 다만, 원상복 할 필 가 는 경   정하는 경 에는 그

러하  니하다.

 1.   또는 다   규정에 한 허가･ 가 등  취  경

 2.   또는 다   규정에 한 허가･ 가 등에 한 개 ･ 간  

만료  경

【 하수  시행 】

제13조( 하수개 ･ 신고)

  ① ~ ⑤ (생략)

  ⑥  제8조제2항 본문에  한 사항  경  다  각  느 하나에 

해당하는 경  한다.

 1. 신고   경하는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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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  전에  원 복  무

내

  하수 폐공에 하여 전 가 하수개  했는    

 매 한 는 하수가 는  랐다하여 원 복  하  해  

하는  비  한다고 하는 ,  하여 하수 에 

가 원 복  하여  한다는 한 규정  는 ?

답

  행 하수 에는 가 원 복  하여  한다는 한 규정

 나 원 복  무  누가 는 에 해 는 계에  

하수  해 에 라 원 복  무 가 달   수 . 하수  

제15조제1항에는 "   또는 다   규정에 한 허가･ 가 등  

거나 신고  하고 하수  개 ･ 하는 가 ' 하수  개 ･  

종료한 경 '에는 하수시 물   원 복 하여 " 함. 라 , 

원 복 무  판 시 점  "  하수  개 ･  적 , 

 간에 종적  하수개 ∙ 가 누  여 "  "  

가 하수개  시 물  계  하고 는  또는 계  할 

가 는  여 " 그 고  저  닌 경 .

  할 체 하수 담당 에 신고  "  하수개 ∙ 가 누

"   수 고,  는 할 ,  니할 

경 에는 "  하수 개 ･ "가 원 복  무   것  보

여집니다만  경 에  정 한 실 계   필 할 것  료

.  경 는 하수시 물  적 ,  문 ( 하수  제15

조제1항  제3항).

  째, "  가 하수개  시 물  계  하고 고 또한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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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가  경 에는  가 원 복  무  

다 하겠 .

  째, 원 복 무 가 문 하여 하수개 ∙ 시  또는  

착시  등   경 에는 시 ･ 수가 원 복 무  는 것  

판단 .( 하수  제15조제4항제2 ).  규정 문에 체  하수 

담당  공무원  시 물  적  파 , 적  또는 원 복

조  등  조  취하여 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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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공공 에 편  시  원 복  무

내

  공공 ( 건 )에 편  철거 는 주택  농   개  하

 하수 정에 하여 주처  물 실보  수 하고 

하수 에 한 원 복  절차 행하  고 간 경  하수 에 

한 폐공처  원 복  주체  절차  ?

  주처  보  수 한 각 개  하수 에 한 폐공절차(비 포

함)  행하여  하는  니  공공  시행  하여 보  

한 주처에  하여  하는 ?

  만  하수 에 한 폐공처  주체가 주처가 닌 당  하수 개 ･

 경  원 복  절차  행하  고 간 경 에 주처 

 처 하고 하수 에 거  " 행보  청 " 가능 여

  주처에  폐공처  원 복 공  계시 " " 건  고시 제

2002-9(2002.01.04) 에 한 " 행보  정 " 료(당시  

)  근거  단가  적  가능한  여

답

  원 적 는 물 보  수 한 가 " 하수  개 ･  종료

한 " 므  원 복  주체가 .

  원 복 무  신하여 원 복  신할 수 는 는 시 ･ 수

  경 에 행보   할 수 . 주처가 주처  

필 에 라 원 복  신하는 경 에는 그 비  주처가 담하여

 할 것  료 .

  행보  정 에 해 원 복 비 정  가능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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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타 공  시행에  원 복   규정

내

  하수  제15조제1항 단 규정  동 시행  제23조제1항3 에 “

여건  원 복 할 필 가 다고 시 ･ 수가 정하는 경 ”에 원 복

 규정  고 는 , 심 역 규  개  역내 하수 신

고 정에 해  종료  원 복 행 하여 원 복  정

 착 보다 개  계  건물공  한 착 가  다

 해당  제 에 거 원 복 가 가능한  여 [  들  

착 가 20 m  하수신고 정  는 에 개  계  하

  하7  건물공  한 착(  30 m  착)  루

다  원 복  정  가능한 ]

답

  개   행 고 고, 정  한 점에 30 m   

착  루 고 다  원 복   정  가능하다 할 것 나 

단순  계 만 보고 원 복   정하는 것에는 한 검 가 

 할 것  료 . , 한 수  계  행  담보가 

는  여 에 한 검 가 행  할 것 .

 규정

【 하수 】

제23조(원상복   등) ①  제15조제1항 각    단 에  "

 정하는 경 "라 함  다  각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말한다.

  1.  또는 다   규정에 하여 허가･ 가 등  거나 신고  하고 계

 하수  개 ･ 하는 경

  2. 하수  수 망 또는 수 망  할 필 가 다고 시 ･ 수

가 정하는 경

  3. 여건상 원상복 할 필 가 다고 시 ･ 수가 정하는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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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는샘물 정  원 복   규정

내

  는샘물  개  해 취수정과 정에 해 하수 에 라 착허

가신청  하여 착공  료하고 착행  종료신고  한 경  ｢ 는

물 ｣에는 정  하여  하므 , 하수 에  착행 종

료신고  하 다고 하여 폐공  할 수 니 하수 에  원 복

정신청( 하수  시행  제23조)  하여  하는 ? 원 복  

신청  한다    첨 하여  하는 ?

답

  착행 신고  하고 필 한 착  끝나  하수  제9조 4제1항 단

 규정에 하여 착행  종료신고  하  . 착행 종료신고란 

착행 가 종료 다는 것  미하므  착행  종료신고  할 경  당

해 착행 신고 , 원 복 계  함께 다   규정에 해 계

해  하는 경 므  ｢ 는물 ｣에 한 는샘물   

첨 하여 제 하  .

 규정

【 하수  시행 】

제23조(원상복   등) ①  제15조제1항 각    단 에  "

 정하는 경 "라 함  다  각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말한다.

  1.  또는 다   규정에 하여 허가･ 가 등  거나 신고  하고 계

 하수  개 ･ 하는 경

  2. 하수  수 망 또는 수 망  할 필 가 다고 시 ･ 수

가 정하는 경

  3. 여건상 원상복 할 필 가 다고 시 ･ 수가 정하는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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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케 싱 시 원 복  처

내

  공에 하여 원 복   할   가능할 경 엔  

파  하   는 것  고 , 또한 " 계  등에 

라 는 실시하   다" 라고   택 개 에  

 계 에  파  하   는 것  생각 .  같  

파  하   경 ( 시)에   처  , 시  탈 

타 (콘크  30cm 께  타 )   해  하는  여

  만  파  했  경  타  필 하 만 택 개  내 개  

하여 주  다시 거나 절 다  파  한  콘크  타

 미가  보 는  런 에   타  드시 행

해  는  여

답

  행  판단해 보   타  하   가능한 것  

판단 나 하  가능   경 에는 타  필 할 것  료 므

  여건 등  감 하여 조 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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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 경 향평가  원 복  처

내

  본  경 향평가  2003년 경 향평가 에는 

폐공  공매 료(시 + 나 +물)  전하게  는  하수

 시행  제24조에는 " 착공 내  하여   염물  

제거하고 당 에 착한 닥   시 슬러 ･점  등 물  

하   료  할 것. 다만, 하 보  하 에는 

래 등 물  하  쉬  료  주 하여 할 수 다"라고 

 는 ,  경 ,  시점에  원 복  할 경  하수 에 하여 

하  보  하 에는 래  주 하여 하고, 하  보  

에는 경 향평가 에  공매 료  전  할 경  게 적

한 항  여

답

  공  원 복 는 하수  시행  제24조제4항에 해 착한 닥

 하 보 (케 싱파 프)  하 간(미고결  하단   

3 m  래 )  수 료( 래 등 물  하  쉬  

료)  주 하고, 그  는 수 료(물+시  그 고 

나 )  주 하는 것  제시하신   하수 에 하는 

적 한 (다만, 수 료 주 간만 하  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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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규정

【 하수  시행 】

제24조(원상복  ･ ･ 간 등)

  ① ~ ③ (생략)

  ④  제15조  규정에 한 원상복 는 다  각  에 한다. 다만, 시

･ 수가 다  각  에 하여 는 원상복 가 충 하다고 정하여 

원상복   정하는 경 에는 그에 한다. 

  1. 착공 내  하여   염물  제거하고 당초에 착한 

닥   시 트슬러 ･점  등 물  투하   료  

할 것. 다만, 하 보 ( 하  항에  “보 ” 라 한다)  하

에는 래 등 물  투하  쉬  료  주 하여 할 수 다.

  2. 하 에  는 보  제거할 것. 다만, 보  제거하 가 

곤란한 경 에는 주   파 한    1미  상 보

 절단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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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 경미시  원 복

내

  하수  제2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미시  개 ･  종료한 경  

하수  시행  제34조제2항에 라 하수개 ･ 시공 체가 니

 원 복 가 가능한 , 러한 조항  개  원 복  한다  시

공 체가 닌 개  원 복 계  첨 해  하는  여

  원 복  료시 , 처 식 , 과정   제 하여  하

는  여

답

  행 하수  취 는 개  경미한 하수시  개 하  해 

신고할 경  원 복 계  첨 하여  하 ( 하수  시행규  제8조

 규정에   제7 식 참조) 원 복  료시 , 처

식 , 과정   제 하여  함

 규정

【 하수  시행 】

제34조( 하수개 ･ 시 공사  )

  ① (생략)

  ②  제22조제3항제4 에  " 타  정하는 경미한 공사"라 함  다

 각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말한다.

  1. 1  수능  30  미만 고 착  75 미  하  하수개 ･

시  원상복 공사

  2. 하수개 ･ 시  상 보 공  보수공사(적산 량계  출수  

체･수  포함한다) 

  3. 하수  뽑  쓰  니하는 열냉난 시  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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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 하천에  원 복  

내

  조  적  착  76 미  착하  한 착행 신고

 ○○ 청에 제 하  하는  하천(수 )에  착시 원 복 ?

답

   경  원 복 는 ｢ 하수 무수행 (2006, 건 )｣ 

6-36  " 적  물  "    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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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 원 복 시 내  염물  제거

내

  심  220 m 하수시 에 수원 족  수량 보  해  연결

 스 스  과 수 펌프가 정 닥  져 

실   가능한 경  하수 에는 " 착공 내  하여 

  염물  제거하고"라고 규정하고 만 공내  과 

수 펌프   가한 태에  원 복  ?

답

  본  경  " 하수 무수행 (2006, 건 )" 제6  하수 

공( 공) 에 한 원 복  절차   물(전

간  순 ( 6)) 해 실시하는 절차  보여 , 라   

하 120 m에 락  수 비(수 펌프 등)는 하여  할 것  

판단 . 다만 하수시공 체에  2~3차   시 에  하고 

수 비(수 펌프 등)  가하다고 판단 는 경  본 수 비는 

스 스  식  하수 염 는 다고 판단하여 케 싱 

하  간  수 료( 래, 갈)  주 하여 정 적  원 복  절

차에 해 실시하여  할 것  판단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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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 원 복  비  담

내

  계시공 찰 식 계  ○○○  개 공  하여 공

간 내  하수 시 (농  정 등)에 하여 하수  

종료에  폐공 등  조  할 경 , ①  보  무  "

보  열람   신청 간"  료  보  정  나 

 전 등  루   ②편 에 한   물 

조 는 계  납 시 제 하  계 에는 하수 시

 폐공에 한     태에  공  시행  

하여 공 간 내  하수 시 (농  정 등)에 한 원

복 비  누  담하여  하는 ?

답

  공 간에 편  하수 정  원 복  책  공  시행하는 청 

등에  담하여  할 것 . ｢공  한 등  취득  보 에

한 ｣ 제75조제1항  "건 물･ ･공 물 타 에 정착한 물건

( 하 "건 물등" 라 한다)에 하여는 전에 필 한 비 ( 하 " 전비"

라 한다)  보 하여  한다"라고 규정하여 하수 정 등과 같  

에 정착한 물건  전비 보  원  하고 , 전비 보  

곤란할 경 에는 같  조 같  항 단 규정에 하  하고 . 라

, 공 시행청에  전비보  하여 하수  개 ･ 하  가 원

복  하 , 공 시행청에  접 원 복  하  하   것

  하수  제15조에 하  하수  개 ･  종료한 가 원 복  

하여  하나,  항과 같  공  등  하수  개 ･  

종료할 경 에는 "원 담원 "에 해 공  시행하는 청 등에

 원 복  행 또는 원 복  비  담  하여  할 것  판단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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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 원 복   하수 개

내

  2003년 10월 원 개   하수개  허가   정에 하여 

 주 하는 개 ( 는 전  계가 ) 존 하수에 해 

할 시청에 보  하고 폐공 공  비하고 는 , 당 가 다  필

에 같    하수  시 개 하여  적  문제가 

는 ? 니  폐공공 가 료 고 신고가 끝난 다 에  하수 공

 할 수 는  여

답

  존 시  원 복 는 개   하수  개 ･  허가신청 

또는 신고가 가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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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 공 견시 주  판단 근거

내

  " 공찾 동"과 하여 주민신고가 접수   한 결과 농  

간  2개  개 농  경계 점 3개 가    

근 에게 하수 무  무  하 만 누  

에 하수   하수  정하  고  러한 경  

주 한 하수  판단 근거   한 것  는  또한 

시에 원 복  처 가 가능한  여

답

  주가 한 하수  판단근거는 주에 , 주 탐문 등

 해 간접적  판단할 수 에 , 하수  제15조제4항 규정에 

해 "시 ･ 수는 원 복 무 가 하여 하수 개 ･ 시  

또는  착시  등   경  원 복 무  신하여 접 

해당 시    원 복  하여  한다" 라고 규정하고 니 참

고하  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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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 원 복  신고시  실시 원 복

내

  하수 허가시  허가취  규정  는  신고시 에 하여는 해당 규

정  는   규정  신고시 에 할 수 는  여  만  다

 공무원  접 하여 하수시  는 것    폐공처

할 수 는  여

답

  신고시  경  하수  제10조 허가취  규정  하여 할 수는 

 신고는  제8조 2 등  규정  적 하여  함. 또한  

하수시  는 것에 한 폐공처  여 는 하수 에 는 규정하고 

 나  등  첨 하여 복  등  처 하는 것  타당할 

것  판단 .

 규정

【 하수 】

제8조 2(신고   상실) 제8조  규정에 한 하수개 ･  신고는 다

 각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에 그  는다.  경  시 ･

수는 신고 에게 신고   상실에 한 사항  체  하여  한다.

  1. 신고한 가 하수  개 ･ 할 사가  시 ･ 수에게 하거

나 시 ･ 수가  한 경

  2. 신고한 날  3월 내에 정당한 사   공사  착공하  니하거나 

착공  계 하여 3월 상 공사  한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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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 시 조 공  원 복

내

  조  수행  (   )  착하고 시  종료  

할 경 (Φ75㎜ NX Size) 원 복  " 적   물( 1)"   

절차에 라 행하여  무 한  여

답

  물  심 에 라  에 한 래, 갈, 실  등 적  

간  또는  간 만 착한 " 적  물"과, 적   

 심  착하여 수  하수  주  개 한 "

 물"  ,  물  또한 물 경에 라 , , 래

식 물 등   ' 경  '  다 과 같 . -  : 경  

100㎜(4") 하  공(시 조 공 포함) -  : 경  100㎜(4")  과

하는 공 * 경 1000㎜ 내  물  물, 콘크  물 등  

래식 물  함. 라 , 하가 하신 항  75 ㎜ 경  

물   물에 해당  1  ' 적   물'   절차

에 라 행하여  가능한 것  판단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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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  원 복 무 가 한 경  원 복  주체

내

  단 주택  매해  7년째 고 는 , 누가 뚫 는   는 

물  , 제  저 는 물  하  고, 걸 신고해

 한다는 것  들  가 는 , 시에 는 수 검  해  하고, 신고

 해  한다고 하는 , 런 경  누  는 람  행  문에 

람  피해  보   게 해  하는 ?

답

  고객님께  하신 에 하  하수  개 ․ 한 가 누  

하고 고객님께 는 하수  하  , 하수시   

 는 경 , 하수  제15조제4항제2  규정에 한 "원

복 무 가 하여 하수개 ･ 시  또는  착시  

등   경 "에 해당하는 , 러한 경 에는 동 조  규정에 하

여 시 ･ 수가 원 복 무  신하여 접 해당 시    원

복  하여  할 것 . 

  과태료  하여 는 당해 동   하가 하수 무단

가 니라  책   것  판단  , 과태료 처 에 복  

는 경  그 처   날  30  내에 시 ․ 수에게  

제 할 수 ( 하수  제41조). 그러나 만  하께  신고  하  

고 하수  하 다  하수 에 라 과태료 과 에 해당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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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하수개  공시 수 검  

내

  하수개 ･  공  제 시 생 수 30  하, 농 수 100  

하는 수 검 가 제가 는  여

답

  하수  제9조 에 해 공신고 시에는 수 검  제  시 라  

 수 검  적  첨 해  함.

 규정

【 하수 】

제9조( 공신고) ①제7조  규정에 하여 허가  거나 제8조  규정에 하여 

신고한 가 그 공사  공한 에는  정하는 에 라  시

· 수에게 신고하여  한다.

【 하수  시행규 】

제9조( 공신고)

  ① (생략)

  ②  제14조제2항  규정에 한 하수개 · 공신고 는  제11

식에 하 , 다  각   첨 하여  한다.

  1. 공시

  2. 수 검사 . 다만, 공신고  전 최근 6월 에 실시한 하수 향조사

 수 검사  체할 수 다.

  3.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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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정  하수  수 검  

내

  공  하수     시행  수  검  결과 염

  과하여 공 수 수  과한 경  폐공  여

  동 시  갈수  비한 비   거  고 는  

공정  공 수  공  수  거쳐 연수  하고 는 

경  염   과한다 하 라  수처  공정에  처

 폐수처 시  거쳐  문에 공 수  공  하는 갈

수  비하여 조  한 비  허가가 가능한  여

  하수  수  에 보  " 수  하수  적  염

 농 가 체에 해가  는 것  경  정하는 

 하수  하는 경  염   적 하  니한다"라고 

는  에 해당 는  여

답

  하수  원수가 수 에 적합하  니하여  정수처  적정   

정  등에 한 근거 료  할 체에 제 , 실  등  해 

정  고 수  적에 적합하다  가능함  드  

참고  경  정하는 는 해수 탕, 수족 수, 식

수  하는 경  등  미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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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열 냉난 공  수 검

내

  개  열 냉난 공 시 수 검   해  하는 ? 해  한다  느 

 수 검  해  하는 ?

  시 수 검  하 나 수 검  과  나 다  하수  접

적  하  에  조  취해  하는 ? 

답

  행 하수 는 수 검   하 , 수 검  합격시 행

는 "정수처 "등 수 개  하여  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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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 간  수 검  시행 여

내

하수  개 ･ 하   정  해  신청  간 

에 수 검  간  래하  수 검   하는 ? 니  간 

동  수 검  또한 할  연 가 는 ?

답

  원 적 는 " "  하수  개 ･  하나  볼 수 에 

라  간 에 수 검  간  래할 경  수 검  함  

하다고 생각 나, 동 "수 검  실 ,  정 , 수 검  실

시  취 " 등에 비  보  수 검  연 가 가능하  함  

  합 적  것  판단 에 라, 동 하수시   개시

 수 검  연  가능하  하고,  개시에는 수 검  

 연 에 개  함  타당하다고 하겠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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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수 검   여

내

  하수 수 검 는 하수  제20조  규정에 거 하게 니다. 생

수  경  수능  30   경  수 검   는  

  경 ( , 32 ㎜ 하) 수 검 가 제  수 는  여

   수능  닌 실 수능  정하여 30  하  경  수 검

가 제  수 는  여

  보건 생   는 (청 , 조경 , 공  등)  할 경  

수 검  제   여

답

  수능   30   경  경  다고 하여  수 검  

제 에 해당  .

  행 하수 에 는  수능  정하고 .

  보건 생   는  시 수 검  제가 가능하나, 공

시에는 수 검   함.

 규정

【 하수 】

제20조(수 검사 등) ①제7조 또는 제13조  규정에 하여 허가  거나 제8조

 규정에 하여 신고하고 하수  개 ･ 하는   정하는 

는 정 적  하수  검사전문  수 검사 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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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정수처 (1)

내

  하수( 가정집, 공동주택)에  하수원수가 수 에 적합한 경

 정수처 (정수 )  해  수 검  해  는  여

  수 수 검 는 적합 나 생 수(비 ) 는 적합한 하수  정

수처 시  하여 생 수( )  할 수 는  여

   전 하수 개  하여 수 검   하 는  식당 라 수 

 하 나 가  10㎎/ℓ보다 높  14㎎/ℓ가 검

 ,  수 검  미달시 조  항  과 정수   여

  하수  개 한  하수 향조  실시하여 생 수  하수  개

･ 허가  득하 나 향  본 하수공  수  하고  정수

처 시  할 정 . 생 수  하수공  수  경허가  

신청하고  할  수  실시하  는 , 하수원수에 한 

수 수  결과 적합  나  경 , 정수처  시  하여 채

수한 물  수 수 에 적합하다  본 하수공  수  경하

여 가능한  여

답

  하수  시행  제30조제3항 규정에 하  경  또는 시 ･ 수

는 수 개  등 필 한 조  하  할 수  하수  개 ･

 적  정수처 가 필 하다고 시 ･ 수가 정한 경 에는  

가능하나 수 미보 역 등 제한적  적 하고 . 또한 정수

처 시   하여 는 하수 에 는 한 규정   개

적  정수처 시  는 한 규정  는 것  고 나 

한 항  경  ｢ 는물 ｣ 담당  하시  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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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규정

【 하수  시행 】

제15조(수 량  정 )

  ① (생략)

  ②  제10조제1항제7    제15조제1항제4 에  "수 량" 라 함  하

수  수  개 ･  에 적합한 정  경  말한다. 다만, 상수  

미보 역에  생 수 등  하수  개 ･ 하 는 등 하수  개 ･

 적상 정수처 가 필 하다고 시 ･ 수가 정한 하수개 ･ 시

 수  정수처 한  수  개 ･ 에 적합한 정  경  말한

다.

제30조(수 검사전문  등)

  ① ․ ② (생략)

  ③ 경  또는 시 ･ 수는 제2항  규정에 한 보   에는  

제20조제2항  규정에 하여 당해 하수  하는  하여   

또는 다  각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 한 수 개  등 필 한 조

 하  할 수 다.

  1. 하수  정수처 ( 하수  개 ･  적상 정수처 가 필 하다고 시

･ 수가 정한 경 에 한한다)

  2. 하수개 ･ 시  보



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

- 126 -

7  정수처 (2)

내

  (○○ 역시 )에  생 (비 )  허가   정수처   

수  하고 는  가능한  여

답

  비   경하는 항  하수  제7조제6항, 동  시행  

제11조제1항에  규정하고 는 허가 항  경에 항에 해당  "

하수 개 ․  경허가 신청"  한 에 가능함. 하수  시행  제15

조(수 량  정 )에 하  하수  정수처 하여  하는 

경 는 " 수  미보 역에  생 수 등  하수  개 ․ 하

는 등 하수  개 ․  적  정수처 가 필 하다고 시 ․ 수가 정" 

하는 경 에 해당함. 라 , 에  생 (비 )  허가   

경허가   고 정수 처  수  하는 경 에는 하수  

제37조제1 에 한 " 정한  허가   하수  개 ･ 하

는 "에 해당 , 정수처  수   경 항  시 ․ 수가 

필 하다고 정할 경 에 가능한 항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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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시공 등  - 술능 (1)

내

  하수개 ∙ 시공  등 신청에  하수  시행  제32조제3항 

[ 4]에 거 술능  보 하여  등 신청  가능하나, 민원  

전 능  술능 보  신청한 계  능 전

 착 능 전  보  동 술능  정하여 등 신청  수

하여  하는 , 니  개  격  보  하여  하는 , ｢

건 계 ｣ 제26조  규정에 한 건 계조정 허  [ 4] 

1항 가 하단 ｢건 술 ｣ 해당   술  보  

시공 등 에 적합한  여

답

  전 능 , 건 계조종 허  시공 등 에 적합하  

니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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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시공 등  - 술능 (2)

내

  하수개 ∙ 시공  등 에 하여 2005년 개정 전에는 "

착･시 능 보"  격  술능 에 포함  는  능 보 제

가 폐  개정  에는 " 착･시 능 보" 가 빠  것 같 , 

 시점에  능 보  격  술  경할 경  가능한  여

  는 능 보  격  술능 에 해당  는다  존 능

보  등  들에 하여는 한 조  취하여  하는 ?

답

  1998.5.9 ｢ 술 격 ｣ 시행  개정에 라 시 능 보가 폐

, 동 에 라 개정 전  경과 간에 시 능 보 격  취득한 

 2001.12.31  해당 무 에 계  한 경 에는 능 격  

여  수 므 , 하가 1998.5.9 ~ 2001.12.31  해당 무에 

계  하  한 공단  능  격  여  하수

개 ･ 시공  등 시 제 하시  라 , 행 하수 에 는 "시

능 보" 격  하수개 ･ 시공  등  한 술  정

 

  하수  시행  제32조제3항 규정에 해 " 하수  공 실무

에 5년  종 한  해  정하는  단체

 그 실여    "는 술  가능함(여  단

체는 한 하수  미함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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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시공 등  - 술능 (3)

내

  하수  시행  [ 4] 하수개 ･ 시공  등 (제32조제3항 

)에 하  「 가 술 격 」에 한 시공･수 원개 ･상하수 ･농

･    술사, ･ ･ 하수 사, ･ 착･ 하수 산

사, 착･시추･공 축 전･ 전 능사 격  , 해당  

학사 상  학  한  또는 「건 술 」･「엔 니 술 흥

」에 한 해당  초  상  술 에 해당하는 술  2   

보해  하는 ,

  학과는 많  학에 개  술  보에  문제가 만, 

학과, 하수학과는 내에 개  가 전  . 라  각 

학에  과 하수   학과는 학과, 원공학과, 

원 경공학과, 경공학과, 제 원개 학과 등  여러  

개  는 것   실 므   학과 전공  하수

개 ･ 시공 에 종 할 수 는  여  

답

  해당  학  학  시공  술능  판단할 시에 해당학과

가 , , 하수 등 해당  학과 에 해 근에는 학과

 학에 라 달라 는 경 가 많  문에 동학과  과과정, 학

,  등  종합적  판단하여 정해 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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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시공 등  - 본 (1)

내

  하수개 ∙ 시공  등 하고  하는 개  체  하수개 ∙

시공  ｢ 평가 정 에 한 ( 해  고시 제407 )｣에 

하 , 시   비에 해 계  체결한 경 에는 계  또는 보

  규정한 계문 에 보    한다고 규정

 는 , 할 청에 는 평가에 한  보 에 해

 감정평가  감정평가   한다고 주 하는    

닌 시 나 비에 해  감정평가   하는  여

답

  하수개 ∙ 시공  등  ｢ 평가 정 에 한 (

해  고시 제407 , '97.12.15)｣  펴보  감정평가 에 한 감정

평가  "시 ･ 비, 차량 ･  또는 비 , 무실･창고  

"만  해당 나 " 차 무실･창고 또는 시 ･ 비 등  보 "  감정

평가 에 한 감정평가  님.

 규정

【 산평가  산정 에 한 (건  고시 제407 , '97.12.15)】

1. 평가 상 산  

 가. 하수 시행  제32조제3항 4  에 하여 보 한 시 ․ 비. ｢여

신전문 ｣에 한 여 시 ․ 비  포함함

 나. 하수개 ․ 시공  에 접 사 는 차량 ․  또는 비

 다.  사무실  창고. 단, 하수개 ․ 시공  에 접 사

는 사무실 또는 창고에 한함.

 라. 하수개 ․ 시공  하  하여 하고 는 . 단, 하수

개 ․ 시공  에  사무실․창고   또는 시 ․ 비 등  보

 한 에 한함.

 . 하수개 ․ 시공  하  하여 보 한 

 . 하수개 ․ 시공   해 한 차 사무실․창고 또는 시 ․ 비 

등  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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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규정

【 산평가  산정 에 한 】(계 )

2. 산평가  산정

 가. 시 ․ 비, 차량 ․  또는 비 , 사무실․창고(상  평가 상 산  

  “가”, “나”, “다” 에 해당 는 산)

   1) ｢ 가공시 등 평가에 한 ｣제2조  규정에 한 감정평가 (

하 “감정평가 ”라 한다)가 평가한  한다.

   2) ｢여신전문 ｣에 한 여시 ․ 비  평가  여시 ․ 비 

가 여 사에 할 것  정한 계 간내  상   1년 

만  정  할 하여 산정한  한다.

   3) 사무실  창고  평가에  2  상  각각 다  종  하여 

공동사 하고 는 경 에는 계공 (등 등본 등)상 에 라 

하여 평가한다.

   4) 사무실  창고  평가에  1  2개 상  종  하여 겸

하고 는 경 에는 사무실  창고(  포함한다)  제 한 

타 산  종  비 에 라 하여 평가한다. 다만,   적  

가능하거나 적정하  니하다고 판단 는 경 에는 감정평가 가 적정

하다고 판단 는 다  에 라 하여 평가할 수 다.

 나. (상  평가 상 산    “라” 에 해당 는 산)

   1) 시 ․ 수 또는 청  ｢ 가공시 등 평가에 한 ｣ 제10조 2

 규정에 하여 산정한 개 공시 가  평가  한다. 다만, 개 공

시 가가 는 에 하여는 감정평가 가 평가한  한다.

      ◦ 개 공시 가  ｢ 가공시 등 평가에 한 ｣ 시행규  제4

조 6  규정에 한 ｢개 공시 가 ｣  해 한다.

   2)  개 공시 가에  2  상  각각 다  종  해 공동사

하고 는 경 에는 “가  3)”   하 , 1  2개 상  

종  해 겸 하고 는 경 에는 “가  4)”에 한 비   하

여 적  산출하고   개 공시 가  한  한다.

 다. (상  평가 상 산    “ ” 에 해당 는 산)

   ◦ 하수  시행  제32조제3항 4  에 한 본  5  1  초

과하    내에  산평가 에 포함시킬 수 다.  다만,  보

 행  제출하  하여  한다.

  라. 차 사무실․창고 또는 시 ․ 비 등  보 (상  평가 상 산   

  “ ” 에 해당 는 산)

   ◦ 계  또는 보   규정한 계문 에 보    

한다.  다만, 보    하는  제출하여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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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시공 등  - 본 (2)

내

  하수개 ∙ 시공  등 하고  하는 , 평가 정 에  개

 하수개 ･ 시공  등 시 에  적  하고 

는  평가 에  포함시킬 수 는  여

   본  5  1  과하   라 했는  여  본

란 무  말하는 ? 시 개 므  3천만원  말하는 것 ?

  ｢ 술 ｣에 한 술 무  등  한 는 미 보하고 는 

본  3천만원  본  에   갈 할 수 는  여

  하수  제22조제1항  규정에 한 하수개 ∙ 시공  등  신청시 

주  무  가  주거  파  가능한  여

답

  하수개 ∙ 시공  등  ｢ 평가 정 에 한 (건

 고시 제407 )｣에 하  하수개 ･ 시공  등 시 는 

하수개 ∙ 시공  에  무실, 창고   또는 시 , 

비 등  보  한 에 한함.

  본  하수  시행  제32조제4항 [ 4]에 해 개  평가

 3천만원  미함.

  ｢ 술 ｣에 한 술 무  등  한 는 본   족

할 에는  갈 할 수 .

   에 하  무실  본  평가  하나 , 무실  

적   하  한 적  무실  에 합 다 할 것 . 

 파 가 무실  는 것  실적  곤란할 것  

료  주  무  주   파  하는 경  시공  등

 신 하게 검 하여 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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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시공 등  - 본 (3)

내

  하수개 ∙ 시공  등   본 에   경  본  5

천만원  한다고 규정하고 는  종  본  보해  

하는 ?  들   본  205,000,000원 , 전문건  공  

허  한 본  200,000,000원  전문건  등  족하나, 

하수개 ∙ 시공  등  한 가적  본  5천만원  보하여

 하는  여

답

  하수  시행  제32조제3항 규정에 해  본  주식  

경 에는 납 본  말하고, 주식   경 에는  

미함. ｢건 본 ｣에 한 보 ･그라 팅공  등  한 , 

｢ 술 ｣에 한 술 무  등  한  등  경 에는 미 보하

고 는 본  갈 할 수 나 그 에는 가적  본  보

해 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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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시공 등  - 본 (4)

내

  하수 공  허  가 고 는  본  5천만원  경  하수

개 ∙ 시공  등 시  본  등  가능한  여

  하수 공  술  등   가 하수개 ∙ 시

공  등 시 술  등  수 는  여

답

    하  해 는 각각  본  합 한  필

하 , 한편 술  각각 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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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시공 등  - 시   비(1)

내

  동 한 가 경 ("A" )  강원 ("B" )에 각각 하수개 ･

시공 체  신규 등 하고  할  타 격 건에 적합하나 시 비  

"A" 에  "B" 가  한다고 했   하수  시 비  보

 또는 계가 고 신규 등 에 합 는  여

답

  "A"라는 하수 개 ･ 시공 체가 "B"라는 개   하수개 ･

시공 체  신규 등 하고  할  가 동 하다  등 에 

해당  것  판단 .

  행 하수 에는 시   비  에 해 는 착정 비   

계  체결한 경 에는  갖  것  보고  그 에는 

 규정  고 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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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시공 등  - 시   비(2)

내

  하수개 ∙ 시공  등 ( 하수  시행  제32조제3항 ) 제3

 "나"  규정  하수 향조  등 ( 하수  시행  제38조

제1항 ) 제2  "라"  규정에 거 비  차한 경  하여 

원  가 1  비(착정 , 공 , 수 정 , pH

정 , 정, 전 전 정  등)     가능한 ?

답

  행 하수 에는 시   비  에 해 는 착정 비   

계  체결한 경 에는  갖  것  보고 . 다만, 비  

가 1  비  여러 에게 가 가능한  여 는 비  

가능 여  등  고 하여 판단하  할 것  료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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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 하수개  시공 체에 한 행정처  주체

내

   에  타 시･  하수개 ･ 시공 체가 하수 개 ∙  신고

 하  고 하수 개  하  경  하수 에 거하여 행정처

(과태료)  하여  하는 ,  에 등  체가 니라 타 시･ 에 

등  체 에 행정처  주체가   하는  니  등

 시∙ 에  행정처  하여  하는 ?

답

  본 건 행정처  주체는 하수 개 ∙  신고   하는 시 ∙

수가 .

( )

  하수  제22조  규정에 거 "A"시에  등  하수개 ･ 시공

체가 "B"시에  행  "B"시에 적  과태료 과 에 해당

 경  과태료 처  느 청에  처 해 하는 ?

(답 )

  행  적 한 그 역  청,   경 는 "B"시가 해당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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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시공 등  취

내

  하수  제25조 하수개 ･ 시공  등  취 에 한 항 니다. 

존 시공  등  술  경 항    1개월  나  

경신고  하 는 ,   하수  제25조제1항제2  규정에 거 등

 취 할 수 다고 하 는 ,  에 거 무조건 등 취  해  

하는 (당연취  에는 해당 ), 니  등 취  하  고 그  

경등  해  무 한  여

답

  내 만 보  경 에는 하수  제25조제1항제2  규정에 

라 하수개 ∙ 시공  등  취 할 수 는 가 는 것

 보여 나, 하수  제25조제1항  규정에  여러 가  취 할 수 

는  에  동  제1항 단  규정에 해 당연  취 하여  하

는   시한 동  취 에 비  볼  시적  술  

미달   동 시공  등   취 하는 것  람 하   

것  판단 . 비 , 시적  술  미달  취 할 수 는 

가 다 하나 취 한  가  할 체에 는 ‘ 술  

시적  족하게  , 족함  해결하  한 책, 동 시공 체

가 그동  시공한 공  실여 ’ 등 여러 가  정  종합적  고

하여 취  여  판단하는 것  타당한 것  료 .

 규정

【 하수 】

제25조(등  취  등) ①시 ･ 수는 하수개 ･ 시공 가 다  각  

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는 하수개 ･ 시공  등  취 할 수 다. 

다만, 제1 ･제6 ･제7   제11 에 해당하는 에는 등  취 하여  한다.

  1. 정한  제22조제1항  규정에 한 등  한 

  2. 제22조제1항  규정에 한 등 에 미달하게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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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 시공  경등

내

  2005.0.24 개  하수개 ∙ 시공  등  한 람   

경 등 할 경  하수개 ∙ 시공  신고  하는  여

답

  수  처 하는 것  적절할 것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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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 시공  경등  -  경(1)

내

    득하여  하고   들  경 항  

생하여  등 등본  무  하여 경하 . 하수  시행

규 에 하  , 술 ,  무실 주  등에 하여 경 

항   경 에는 할 시･ 청에 신고하   는   비

가 생할 경 에 할 시･ 청에 하수개 ∙ 시공  경 

항 신고  하여  하는 ?  항  경하   경 에는 한 조

  시정  는 ?

   경 항   경 에는 경 생   내에 할 시∙

청에 보하  는 ?

답

  하수  제22조제1항  하수  시행  제32조제4항  규정에 거 

 또는 원  신규 또는 경 등 할 경 에 시 ∙ 수에게 등 하

  는 , 비 는 해당  는 것  판단

  비 가 닌  경 에는 경 가 생한 날  1월 

내에 경 신청하여  함.

    체   경에 해 는 등 등본  경하  는 

것  판단 나, 하수개 ･ 시공  경등 ( 원 경)  하고  할 

경 에는 경  등 등본  첨 한  하수  제22조제1항  

하수 시행  제32조제1항  규정에 거 하수개 ∙ 시공  경

등 신청  할 체에 제 하여 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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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 시공  경등  -  경(2)

내

  개  ○○ 청  2000년 에 하수개 ∙ 시공  등  

가    2002년 에  /등 하여 하다가 2002

년 말에  실  경등 하   태에  에  시∙  무

가   행  한 실  는 , 하수개 ･ 시

공  등  개  가  경등   체   하  

하수  제22조에 저 는  여

  하수개 ･ 시공  등  개  가   등  

 식에게    경할 수 는  여  

답

  하수  제37조 3제10  규정에 해 경등  하   경  1

년 하  징역 또는 5 만원 하  에 처하   .

  존 가 폐  등 하수개 ･ 시공  등  말 다 , 

하수  제24조 규정에 해 수  처 하는 것  적정함.

 규정

【 하수 】

제37조 3( ) 다  각  느 하나에 해당하는 는 1년 하  징역 또는 

500만원 하  에 처한다.

  1. ~ 9. (생략)

  10. 제22조제1항･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 2제1항  규정에 한 경등  

하  니하거나 정한  경등  하고 하수개 ･ 시공 , 

하수 향조사 무 또는 하수정  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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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 시공  경등  -  경(3)

내

  하수개 ･ 시공   닌 개  하다  다  

람  경하 고 하는  개   경 니 등 경  신청

해  는 ? 니  하수 에 시행  제35조에 거  수  해

 는 ?

답

  개 체에  가 경  경 에는 하수  제24조  동 시행  

제35조에 한 하수개 ∙ 시공  수 신고  하 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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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 시공 등  - 공동  가능 여

내

  저  내에 는 □□ 하수개  하수개 ∙  시공  등 하여 

개  △△△  하   비  개  정  하여 하수개

∙ 시공  타 과 공동  하고  □□ 하수개   1%, 

 99%   갖고  하는   닌 개   할

하여 공동  하수개 ∙ 시공  경등  할 수 는 ? ( 무

에 는  등  공동  가능하다고 함) 

답

  하수개 ∙  시공  등  할 등  가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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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 시공 등  - 등 말

내

  하수개 ･ 시공 체 조  과정에  할 무 에 종  폐 한 

실  조 , 민원 과 전  결과  무 에  강제 

폐   정 한  다시 등  할 것 라고 하는 ,  

경  무단  등  말 조  하  는 ?

  하수개 ･ 시공  허가  납 할 경   폐 할 경 에 

 차 점  는 ?

답

  하가 한 항과 하여 검 한 , 하수개 ∙ 시공  등 취

 하여 는 하수  제25조  규정  느 하나에 해당  경  

등 취 가 가능하고,  경 에  제25조 제1 , 제6 , 제7   제11

에 해당  경 에는 당연  취 하여  함.

  " 폐 "에 한 한 미   할 것  또한 그 주체가 누

가 정 하   답  곤란하나, 하수  제25조  규정에 한 

시 ･ 수에 한 등 취  말한다  "스스  시공  납하는 

납"과 하여 "등 취 "는 하수  제25조  규정에 해당  경 에

만 등 취 가 가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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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규정

【 하수 】

제25조(등  취  등) ①시 ･ 수는 하수개 ･ 시공 가 다  각  

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는 하수개 ･ 시공  등  취 할 수 

다. 다만, 제1 ･제6 ･제7   제11 에 해당하는 에는 등  취 하여  

한다.

  1. 정한  제22조제1항  규정에 한 등  한 

  2. 제22조제1항  규정에 한 등 에 미달하게  

  3. 제22조제1항  규정에 한 경등  하  니하거나 정한  

경등  한 

  4. 삭제

  5. 삭제

  6. 제23조 각  1에 해당하게  . 다만,  원 에 제23조제1  내

 제5  1에 해당하는 가 는 경  3월 내에 당해 원  개 한 

에는 그러하  니하다.

  7. 제26조  규정에 한 

  8. 삭제

  9. 삭제

  10. 계 하여 2년 상  하  니한 

  11. 고  또는 한 과실  하여 하수개 ㆍ 시  공사  실하게 

한 

  12. 「 징수 」ㆍ「 」 등 계 에 하여 가 또는 단

체  가 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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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 시공 등  - 등

내

  하수개 ･ 시공  등  취 하는 행정처  는 , 다시 하

수개 ･ 시공  등  하여  계  하고  하는 경  처  

시 처   날  90  내에  제 할 수 다고 하

는   간  경과하여 만 다시 하수개 ･ 시공  등  할 수 

는 ?  간  경과하   하수개 ･ 시공  등  신청

할 수 는 ?

답

  하가 하수  제25조제1항  규정에 하여 하수개 ∙  시공  

취 다 , 하수  제23조제5  규정에 하여 등  취   

2년 내에는 하수개  시공  등 할 수 .

 규정

【 하수 】

제25조(등  취  등) ①시 ･ 수는 하수개 ･ 시공 가 다  각  

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는 하수개 ･ 시공  등  취 할 수 

다. 다만, 제1 ･제6 ･제7   제11 에 해당하는 에는 등  취 하여  

한다.

제23조(결격사 ) 다  각  1에 해당하는 는 하수개 ･ 시공  등

 할 수 다.

  1. ~ 4. (생략)

  5. 제25조제1항  규정에 하여 하수개 ･ 시공  등  취   2

년  경과  니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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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 시공  폐 신고

내

  하수개 ･ 시공 (2009.5.25) 등  하고  하   정  

생겨 폐 신고  하 고 하는  폐 신고  식  전에는  "제29

 식" 하수  제22조제2항  동  시행  제33조  규정에 하여 

폐 신고  하  나, 는  조항  제  , 시공 체

 납(폐 )  시 청에 할 수가 는 ? 

 

답

  가 개  경 에는 할 무 에 폐 신고  한  폐 실

원   하수개 ･ 시공  등 과 함께 할 시․ 에 제 하

시  , 가  경 에는 등 에 경등   말 등  

한  말 실 원   하수개 ･ 시공  등 과 함께 

할 시･ 에 제 하시  .

  체에 는 폐 처   에게 주시고 역개 행정( 체 

하수 프 그램)  체 에  해당 체  폐 처  하 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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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 주  무  전 

내

  내 하수개 ･ 시공 체가 전 무실 주   전했다

가 다시 내  전해 는  행정적 처 는 게 루 져  하는 ? 

동  하여 하수  제25조제1항제3  해 ?

답

   전한 항에 해  전해 간 역  할 청에 주  무

 전  경등  하  하 , 그  다시 내   항에 

해  경등  신청하  함.

  하수  제22조제1항  같  시행  제32조제4항제4  규정에 

라 경등  하여  할 항 ,  할 경  하수  제25조제

1항제3  규정  적 , 시공  등  취 할 수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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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규정

【 하수 】

제22조( 하수개 ･ 시공  등  등) ① 하수개 ･ 시공  하고  하

는 는  정하는 본 ･ 술능 ･시  등  갖추  주  사무  

 할하는 시 ･ 수에게 등 하여  한다. 등 한 사항  상  또는 

 등  정하는 사항  경하고  하는 에  또한 같다.

제32조( 하수개 ･ 시공  등  등)

  ① ~ ③ (생략)

  ④  제22조제1항 단에  "등 한 사항  상  또는  등  정

하는 사항" 라 함  다  각  사항  말한다.

  1. ~ 3. (생략)

  4. 주  사무  전

제25조(등  취  등) ①시 ･ 수는 하수개 ･ 시공 가 다  각  

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는 하수개 ･ 시공  등  취 할 수 

다. 다만, 제1 ･제6 ･제7   제11 에 해당하는 에는 등  취 하여  

한다. 

  1. ~ 2. (생략)

  3. 제22조제1항  규정에 한 경등  하  니하거나 정한  

경등  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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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 시공   

내

  생 수  농 수  하수개  공 한  물  시키  해 

착정  는 하 정에 수 펌프  수파 프 등   신규 

하는 경 , 하수개 ･  한 시  시공하는 에 해당

는  여

  만  해당 다  펌프  수파 프 등 하수 시    

할 경  해당 공 는 드시 하수개 ･ 시공 만 시공해  는

? 하수 비공   계 비공 (=해당  공 )

 시공할 수 는  여

답

  하수  제2조에 하 , 하수개 ･ 시공 라 함  하수개 ･

 한 시  시공하는 , 하수  제22조제3항에 하  

하수개 ･ 시공 가 니  하수개 ･ 시  공  할 수 

 규정하고 .

  하수개 ․ 시 공   하여 는 하수  시행  제8조제4

항에  적   정하고 는  같  하수개 ․  

한 착, 동  , 수   적 량계, 수 정  , 

하 보 , 보 시  등  해당 ( 하수  시행규  [ 2] 

하수개 ․ 시  ). 라  하께  하신  같  하

수개 ․  한 수 펌프, 수파 프, 수량계, 수 , 수

정  등  공 는 하수개 ․ 시공 가 니  할 수 , 하

수  시행  제34조제2항에  규정하고 는 경미한 공 는 .



Ⅴ.시공업 / 향조사기 /정화업

- 153 -

22 정 등  - 술능 (1)

내

  하수정  등 에  술능 항  [ 7]  "나"항  경  해

당  술  1   조건   는 ,  술  

 공학 학   체가 가능한  여 .  한 수

시  등  경 , 수 술  수 전공  학

 정 는   하수정 에  적  가능한  여

답

  하수정  등  1. 술능  "나' 에  술 는 ｢건

술 ｣, ｢엔 니 술 ｣에 한 술  말하 , ｢건

술 ｣에 는 술  정  술  정하고 , 

학   등 학 에 하여는 정  고 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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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 정 등  - 술능 (2)

내

  하수정  등  술능 에  1) 술  또는 해당

 술  2)수 원개 ･ 하수 ･수 ･ 경 술  또는 

해당  술   하여 술  격   술

 체하고  할 경  공학  전공  건 에  경  

술  경  신고   하수정  술  등 하고  할 

경  등  가능한  여

     수 경 격  취득  경  술  경  

신고   하수정  등 하고  할 경  등  가능한  여

답

  첫 째 에 하여 술  해당 는 ｢건 술 ｣  ｢

엔 니 술 ｣에 전문 가    미함.

   째 에 하여 술  해당 는 ｢건 술 ｣  ｢

엔 니 술 ｣에 전문 가 수 원개 , 하수 , 수  

 미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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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 정 등  - 술능 (3)

내

  하수  시행  제39조  [ 7]  제1 ( 술 ) 나 에 하여 

｢ 가 술 격 ｣에 한 수 원개 ･ 하수 ･수 ･ 경 술  

1   또는 ｢건 술 ｣･｢엔 니 술 ｣에 한 해당

 술  1   시  는 항에 하여 ｢건 술

｣에 한 수 경  술  [ 7] 제1  나 에 한 해

당  술  볼 수 는  여

답

  하가 하신 내  [ 7]  제1  나 에 한 해당  술

에  '해당 '라 함  ｢건 술 ｣에 한 무 (전문 )  

하수 무   는 '수 원개 , 하수 , 농 , , 

수 , 수 경' 가 해당 다고 하겠습니다만 체적  항  

할 체에  적  판단하여 처 하여  할 것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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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 향조 등  - 술능 (1)

내

   본  하수 향조    2월 27  갑  퇴

가 생하여 퇴 조  시행한  계 적  신 원  원하  노

하 나 3월 9 경에 원 원  루 져 3월 12 에 신 원  

조 하고 4  보험에 가 케 하 . 그런  해당 청에 는 2월 27

 3월 11  하수 향조  등  술  3  만족

하  했 므  하수  제29조제1항 2에 거 등 취 가 한

다고 하고 는 , 원 라는 것  퇴 가 생한   원

 좋겠 만 원   수행  해  원 한  1개월 내

에 술  원하게 므  등 취  갈 항  니라고 생

각하는  에 한 견 ?

답

  술  경  생하  경 에는 그 가 생한 날  1월 내에 

할 청에 경등  신청  하여  하 , 경등  하   경

에는 하수  제29조에 해 취 할 수 거나 하수  제37조 3제10

 규정에 해 에 처하   므  해당 항  적극 하고 

체적  것  실 계  정   고 는 당해 행  허가

 시  또는 수에게 문 하시  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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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 향조 등  - 술능 (2)

내

  하수개 ･ 시공  시   비는  계 한 것  가능한 것

 고 는 , 시 ∙ 비  간  만료  , 하수개 ･ 시공

 경등 하   경  청에  미  공문  보  해  하는 ?

  하수개 ･ 시공   하수 향조  등  시 무실  

 내에 해  하는 , 에 하여  가능한 ?

답

  간 만료  시 ∙ 비에 해 는 경등  신청하여  하  할 

정에  미  해당 체  보할 무는 .

  하수개 ∙ 시공   하수 향조  하고  하는 는 주  

무   할하는 시･ 에 등 하여  함. 또한 하수  제37조

3제10  규정에 해 경등  하  니하거나 정한  

경등  한 경 에는 1년 하  징역 또는 5 만원 하  에 처

하  규정하고 니 참고하시  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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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 향조 등  - 술능 (3)

내

  하수 향조  등 에  ( )  가 해당

 술  정  수 는  여

답

  ｢ 가 술 격 ｣에 한 가 술 격    학  하나  

' '학  는 하여  할 것 . 동  학  

하 다고 하 라  ｢ 가 술 격 ｣에 한 가 술 격  한 것

 간주하  . 다만, 학연  ' , 수 원개 , 하수

 또는 농 ' 등  학  는 동 ,  ' , 

수 원개 , 하수  또는 농 '  술  격  취득한 

것  간주하여 등 에 합한 것  정하여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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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 등  

내

  하수개 ∙ 시공 과 하수 향조  등   등 ( 술능 , 

본 , 시   비 등)에 미달시 하수  제25조제1항 규정에 거 

조 가 가능한  여  다  조항  경  해당 적 조항 ? 

  한 개  체가 ｢건 본 ｣  술능 과 하수  술능  

각각 ("A" 람과 "B" 람  "A", "B" 람  ｢건 본 ｣  술

능  하수  술능 )하여 할 수 는 는? (  : 

민연 공단 가 , 건 술    등)

답

  하수개 ∙ 시공  등  등 에 미달할 경  하수  제25조제1

항제2  규정에 라 등  취  할 수 , 다  규정  .

  ｢건 본 ｣  술능  건  격 건  갖  가 ｢건

본 ｣ 등   규정에 라 건 술  등에 등  

할 경  볼 수 고, 하수  술능  하수 에  하는 

격 건  갖  가 할 시･ ･ 에 등 할 경  볼 수 .

 규정

【 하수 】

제25조 (등  취  등) ①시 ･ 수는 하수개 ･ 시공 가 다  각 

 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는 하수개 ･ 시공  등  취 할 수 

다. 다만, 제1 ･제6 ･제7   제11 에 해당하는 에는 등  취 하여

 한다.

 2. 제22조제1항  규정에 한 등 에 미달하게  



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

- 160 -

29 복 등

내

  하수개 ･ 시공 과 하수 향조  술능  복가능 여

 또는 하수정 과 하수 향조  술능  복가능 여

  보 ･그라 팅 허  가  술  하수개 ･ 시공 과 하수 

향조 에 등  신청  가능한  여

  공  본 과 하수시공  본  복하여 할 수 

는  여  

답

  하수개 ･ 시공 과 병행하여 하수 향조  등  시에  각각 

 술  보하여  하 , 하수정 과 병행하여 하수

향조  등  시에  각각  술  보하여  함.

  보 ･그라 팅 허  가  체  술 는 하수개 ∙ 시공

에는 등  가능합니다만, 하수 향조  등 시에는 

등  가능함.

  하수  시행  [ 4]에 거 ｢건 본 ｣에 한 보 /그라 팅 

공  등  한 , ｢ 술 ｣에 한 술 무  등  한 

 경 에는 미 보하고 는 본  갈 할 수 . 



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Ⅵ

지하수 이용부담 부과․징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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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담  과 

내

  하수 담  과  계량  한 과  담당공무원  

적  과하는 경 가 는 , 계량  하   태에  

하수 담  과하는 것   과한 것  닌 ?

답

  하수 담  제  제정 전  량계  하    하

수  과하  해 체 나   적 한 것에 해 는 

  닌 계  답 하  곤란함  해해 주시  라 , 

하수 담  제정  하수 담  량계  해 

과징수가 루 져  할 것  료 . 다만, 량계  하여  함에

 하  거나  는 것  제거하거나 하여 실제 량 

정  곤란할 경 에는 체가 정하는  과 나 가 허

가 또는 신고시 했  량   적 하여 량에 한 담

 과하여  할 것  료 ,  량계  제거하는 등 적 한 

행정청  행정행  해하는 경 에는  규정에 라 처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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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담  과  - 비 수  시  

내

  하수  제30조 3 규정에 비 태  생에 비하여 가 또는 

단체가 비 수  하수  개 ․ 하는 경  하수 담  

제 는 , 개  하수  개 ․ 하는 하수에 하여 에  민

 수  정하 다   경  하수  제30조 3 규정에 한 

하수 담  제 에 해당 는  여

답

  하수  제30조 3 규정에 거 하수 담  제 는 시  

가 또는 단체가 비 수  하수  개 ･ 하는 경 에

만 해당  개  개 ∙ 하는 하수가 민 수  정  경

는 해당  .

 규정

【 하수 】

제30조 3( 하수 담  과･징수) ①시 ･ 수는 하수  적정한 개 ･

과 보전･ 에 필 한 원  조 하  하여 제7조  규정에 하여 허

가  거나 제8조  규정에 하여 신고  하고 하수  개 ･ 하는 에

게 하수 담  과･징수할 수 다. 다만, 다  각  느 하나에 

해당 는 경 에는 그러하  니하다.

  1. 제8조제1항제1 ･제3   제4 에 해당 는 경

  2. 「농 ･농촌 본 」 제3조제1  규정에 한 농   「농 촌 전 특

조 」 제2조제1  규정에 한  할 적  하수  개 ･

하는 경

  3. 「수 」 제3조제19  규정에 한 수 사  할 적  

하수  개 ･ 하는 경

  4. 「하천 」 제38조제2항  규정에 하여 수사 료가 과  경

  5. 제1  내  제4   경   정하는  규  하수

 개 ･ 하는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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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담  과  - 천수

내

  하수 조  제정시 하수  비 등 조달  해 드시 하수

계  워  하는 ? 

  하수 담  에 천수  과해  하는 ?

답

  하수 계  하수 담  하수  적정한 개 ․ 과 

보전․  하여 는 비  조달하  하여 한 제  조

에 하여 본 제 가 적   수  하  람. 

  ｢ 천 ｣에 해 ∙허가  시  하수 담  에  제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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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담  과  - 공동주택

내

  하수  시행  제40조 3제1항제3 에 하  "생 수  가정 (가

정생  하  하여 하는 시 )  1  수능  100  

하  하수  개 ∙ 하는 경 는 하수 담  제  시 "  

  파 , 빌라, 연 주택과 같  경  주거생  하  해  

하는 하수는 가정  보는 것  타탕한 ?

  만  공동주택  과 라 하  다  경 에 한 해 ?

   1) 수  보 역내 2  주택  각각 가정  고 가는 

건물  경  가정  신고  과제  나, 하수  생  

하는 3  빌라 같  경  공동주택  신고  과   

런 경 는 게 과  해  하는 ?

   2) 주택건물에 가정  고 가는 건물  ,  경  

하수  하는 경  가정  정함(물  곳  수  보 역

니다).  파  경  각 개개  생 는 수  쓰고 , 

하수는 파  내에 보  가능한 곳  2시간 정  보  해  각각 

파  내 가정에  수 등  하는 경 가 . 

답

  파 , 빌라, 연 주택 등에  하수시  공동  하  

 시  공동주택  하는 것  타당하 라 료

  1)  경 는 공동주택  하여 하수 담  과하는 것

 타당하 라 료 나, 필 한 경  시･ ･  조  정하  

하고 므  정  감 하여 판단하시  라  2)  경  

1)  경  동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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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담  과  - 간 수시

내

  하수 담  과 제 에 수  미보 역  간 수시

 1  수능  150  하(    50 ㎜ 하   

하는 경 )  하수 개 ･ 하는 경 가 는  수  미보  역

라 함  수 에  수  미  해 수  할 수 는 역

 말하는 것  맞는 ?

  에  말하는 간 수시  생  하  한 시  해

 해  하는  니  ｢수 ｣  ｢ 는물 ｣에 한 수 라

는 미  해  해  하는 ? 

     보  수  수  미  해 수  놓  해 

하수  개 ∙ 하 , 런 곳  가정  니라 , 절, 신  

같  시  해 는 , 과  여

답

  수 미보 역  ｢수 ｣에  제시  수 시  미  하는 역

 한 내  수    하시  람.

  수 미보 역에  간 수시  적  ｢수 ｣ 제3조제17

 규정에 한 수  등  제 한 시  하수시  공동  

하고 는 경  말하  수 미보 역에 한 , 절, 신

 등  하수 담  과여 는 실 계  정   고 

는 당해 행  허가  청 께  판단하시  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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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담  과  - 학   시

내

  2005.12.1 하수  개정 시행 에 라 2007.7.1  본 (○○

학 병원)에 하수 담  과 다는 내문  는  내문

 하수 담  과 제   항   "학   시 ( 복

시 )에  하수  개  하는 " 항 에 본  해당 는  

여 . 본 (○○ 학 병원)  학 (○○ 학 )  같  ( )에 

, 같   므  과 제  에 해당  수 는  여

답

  하수  시행  제40조 3제1항제1 에  규정한 " 시 " 라 함  

학 에  "수 원", "농∙  실습 " 등 비  시  말하는 , 

 ○○ 학 병원  해당  . 또한,  학 병원  ｢ 복

｣  복 시 에 해당  니 한 것  판단  라 ,  

○○ 학 병원  하수  제30조 3제1항 단  규정에 한 " 하수

개 ∙ 담  과 제 "에 해당  니함.

 규정

【 하수  시행 】

제40조 3( 하수 담  과･징수) ①  제30조 3제1항제5 에  "

 정하는  규 "라 함  다  각  경  말한다.

  1. 「초･ 등 」 제2조  「고등 」 제2조  규정에 한 학   

시 에  하수  개 ･ 하는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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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담  과  - 원 등

내

  원, 집  경  하수  시행  제40조 3제1항제1 , 제2  

규정에 한 하수 담  과 제 에 해당하는  여

답

  " 원  집"  ｢ ･ 등 ｣ 제2조  규정에 한 "학 "에 

해당  니함. " 원  집"  ｢ ･ 등 ｣에 한 "학 "

에 해당 는  여  체적  고  하실 경  할 처  

적 원  하시  람.

 규정

【 하수  시행 】

제40조 3( 하수 담  과･징수) ①  제30조 3제1항제5 에  "

 정하는  규 "라 함  다  각  경  말한다.

  1.「초･ 등 」 제2조  「고등 」 제2조  규정에 한 학   

시 에  하수  개 ･ 하는 경

  2.「사 복 사 」 제34조  규정에 한 사 복 시 에  하수  개 ･

하는 경

【초･ 등 】

제2조(학  종 ) 초･ 등  실시하  하여 다  각  학  다. 

  1. (생략)

  2. 초등학 ･공민학

  3. 학 ･고등공민학

  4. 고등학 ･고등 술학

  5. 특수학

  6. 각종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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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담  과  - 체

내

  당 는 ･  제  생 하는 체  ｢ 계 에

한 ｣, ｢개 제한 역 정 에 한 조 ｣ 제11조, 같  

시행  제13조제1항 [ 1] 제8  에 한 시 . 개정 하

수 과 할  하수 조 에 거 2008.1.1  하수 개 ･ 하는 

에 하수 담  과한다는 공문  접수하 는  내 에는 

가정 , 농 , ･ , 민 , 학 시 , 복 시  등  

시   당   에 근거하여 시 에 적 는  여

답

  하  에  는 하수 시 물  하수  제8조제1항제

1 에 해당 는  여  하  해 는 하  가 ｢ ･ 시

에 한 ｣ 제2조  규정에 한 ･ 시 에 하여 

 시  여  에  해  신  동 결과에 라 

해당  경  체에 보하여 제  하는 등 조 하  람.

 규정

【 ･ 사시 사 에 한 】

제2조(정 ) ①  에  " ･ 사시 " 라 함  다  각  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시  말한다.

  1. 사 전, 전투 비, ･ , 병 생  등에 필 한 시

  2. ･ 사에 한 연   시험시

  3.    폭 물  저 ･처 시

  4. 축시

  5. 사 적  한 물 또는 폭 물에 한 시

  6. 한민 에 주 하는   시 과 그 원･ ･가족  거주

 한 주택시  등 사 적  하여 필 한 시

  7. 그 에 에  시   주거･복 ･체  또는 휴  등  

하여 필 한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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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담  과  - 

내

  ○○시내 ○○ 가 는  종전에는 하수  무료  하다가 

내에 는 존  가들에게 하수 담  과한다  시에

 보하 는 , 내에 가들  공공  강한 다  시  

 담  제 에 해당 는  여 .

답

  동 건  하수  시행  제40조 3제1항 각  경 에 해당  니

하는 것  판단 .

 규정

【 하수  시행 】

제40조 3( 하수 담  과･징수) ①  제30조 3제1항제5 에  "

 정하는  규 "라 함  다  각  경  말한다.

  1.「초･ 등 」 제2조  「고등 」 제2조  규정에 한 학   

시 에  하수  개 ･ 하는 경

  2.「사 복 사 」 제34조  규정에 한 사 복 시 에  하수  개 ･

하는 경

  3. 생 수  가정 (가정생  하  하여 사 하는 시 에 한한다)

 1  수능  100  하  하수  개 ･ 하는 경 (  

40 미  하  출  사 하는 경 에 한한다)

  4. 상수  미보 역  간 수시  1  수능  150  하  하

수  개 ･ 하는 경 (  50 미  하  출  사 하는 

경 에 한한다)

  5. 열냉난 시 에  하수  개 ･ 하는 경 ( 하수  주 하는 경

만 해당한다)

  6. 제1  제5   경  시･  조  정한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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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하수 판매 등  행

내

  시 내에  생  수  하수 개 ･  허가  고,  

등   는물 판매가 닌 수차 등  하여 공 수  비

  하고 는 , ｢ 는물 ｣  ｢수 ｣에는 저 항

 는 것  료 나 하수  또는 타 항에 저  는 ?

  개  하수개  신고(생 )  하고 공필한 태에  (주)○○

주 체가 경신고(신고   경)건    하수 에  

하  고 다  역  주  만드는  가공할 적  하수  

하 고 하는  에 하여 경    여

  2008년 10월 ○○   정 역 에 타( )  할 적

 하수개  신고  하고 2009년 3월 비 (생 수)수  공  

필한 ,  등에  타  하  해  하수   

가능한  여

답

  행 하수 에  하수   하수시 물   당해  

근    해 하는 경 에만 그 하수  함  

타당하다고 할 것 . , 하수  취  하수개  ∙허가는 

하수개 ∙   에  하는 것  전제  하고 . 라 , 

 하수 에 는 공적 원  하수  개 하여 판매하는 것  물  

 에  개 한 하수  타 역  하는 것  하고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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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다  과  계 - 천

내

  민원  하수개 ∙ 신고  하고 하수  개 하   경신고  

하고 하수  개 하는  민원  천  개 하 고 하는 경  하수

에 는 게 처 해  하는 ?

  만  ｢ 천 ｣   경  천 견등  취  원 복  하

 경  원 복  하여  하는  니  하수시  경하여  

가능한 ? 

  ｢ 천 ｣  적 는 역내 가정생 수  하  한 하수 신고

할  처 담당 는 천  니  하수 ?

답

  민원   경  하수  제9조 3  규정에 라 하수개 ∙  

종료신고  한 , ｢ 천 ｣  규정에 라 제  절차  행하  . 종

료신고  하   경  ｢ 천 ｣  ∙허가 등 ｢ 천 ｣  제  절차가 

행  므  동 신고 는 하수개 ∙  종료신고  하   

수 습니다. 라  행  한 제  할 근거가 .

  천 견 등  취 시 원 복  하여  함.

  행 하수  제4조  ｢ 천 ｣ 제8조  제15조  규정에 라 시 ･

수  허가   하나, 동 무  처 하는 가 누 에 해

는  에는 규정하고  니함. 그러나, ｢ 천 ｣에 천공보

내에  하수개 허가에 한 항  규정  점 등  미루  보

건  천담당 에  처  함  행 는 람 한 것  

판단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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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개 제한 역내에  하수 개 ･

내

  2006.6.15 ｢개 제한 역 정 에 한 조 ｣ 시행  제19조

(신고    ) 제9  < 농  한 하수  개 시  

> 조항  신 , 러한 에  하수  제4조(다  과

 계) " 하수  조   개   보전 에 하여 다  에 

한 조항  는 경 에는 그  정하는 에 한다." 라고 시

 는 , 개 제한 역 내에  하수 신고 여 가 하수 담당

 니  개 제한 역 ?

답

  ｢개 제한 역 정 에 한 조 ｣ 시행 에 는 개 제한 역 

내에  농  한 하수개 시  가 가능함  미하 , 

하수 에 한 허가나 신고  제하는 것  님. 라  개 ∙ 는 

하수 담당 에 하수 개 ∙  허가나 신고  하고 시행해 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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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｢건 본 ｣에 한 찰

내

  비 수  하수시  공  전 찰공고시 ｢건 본 ｣ 

시행  제7조(건  종  무내 )  하수  제22조( 하수개

∙ 시공  등  등)  느  적 하여 찰공고  해  하는

? (공 개  : 수 펌프 체공 (3-7.5 ), 6   균  

램프  정 여과  필  체, 50개  물탱크 청 , 50개  하수 수

검  정 에 징, 25개  타 공 1식) 

답

  하수  제22조제3항  규정에 해 하수개 ∙ 시  공 는 하

수  등 한 하수개 ∙  시공 만  할 수   

하수개 ∙  한 시 에 해  하수개 ∙  시공 체  

책 하에 시행 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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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규정

【 하수 】

제22조( 하수개 ･ 시공  등  등)

  ① ~ ② (생략)

  ③ 하수개 ･ 시공 가 니  하수개 ･ 시  공사  제9조 5

에  사  할 수 다. 다만, 다  각  공사  경 에는 그러하  

니하다.

  1. ~ 2. (생략)

  3. 제7조제1항제2 에 해당하는 공사

  4. 타  정하는 경미한 공사

【 하수  시행 】

제34조( 하수개 ･ 시 공사  )

  ① (생략)

  ②  제22조제3항제4 에  " 타  정하는 경미한 공사"라 함  다

 각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말한다.

  1. 1  수능  30  미만 고 착  75 미  하  하수개 ･

시  원상복 공사

  2. 하수개 ･ 시  상 보 공  보수공사(적산 량계  출수  

체･수  포함한다) 

  3. 하수  뽑  쓰  니하는 열냉난 시  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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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하수보전 역 정

내

    25개    수  공  에 나, 

물 족  하수  개 에 , 하수 개 ･  하

수 고갈 역과 해수가 할 가 는 역에 무 한 하수 

개  제한 하 해 하수보전 역 정여  검  에 .

  하수  제13조제2항  시행  제21조제5조에 하  하수 보전 역

 시∙ 가 정하고, 시 ∙ 수는  하수 개 ∙ 행  

하고  할 경  는 하수 개 ∙ 행  내   간

 고시하  는 , 보전 역 정  신규 하수 개   

시 가정 , , 공동주택  등  제한하는 것 ? 공공

(간 수 , 농 등)  하수 개  가능하  조항  정

고시 할 수 는 ?

답

  행규정   제한  .

  행 하수  ` 하수보전 역` 정  제한  는 것  규 ,  30

  `허가 항과 신고 항`  나누 는 , `공공 ` 하

수란  체가 무 미한 것  판단 나, 체적  항  해당 

체  여러 가  정에 라 정할 항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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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타 하수   항

내

  낙동강 역에  강 여과수  개 하고 는  강 여과수  취수 식  

강 에  20-40 m 정  취수정  하여 물  취수하는 식

 제 생각 는 강 여과수가 하수에 포함 다고 생각 니다만, 강

여과수가 수 , 하수 ?

  본   접해 는 에 하수 량  한 존 하수  

( 하수 )에게 동   공동  가능한 ?

  닷가 집에  수족 에 해수  공 하  하여 하수  개 하여 

하고  할 경  해  50 m 내에 해수  하  하여 

하수 정  착하여 할 수 는 ?

   , ( 강  ), 연 ( 강  

연 ), 보 ( 강 ) 고 착심 가 150 m  곳에  나 는 

물  하 150m 수라고 할 수 는 ?

답

  ｢하천 ｣ 제2조 규정에 한 하천 역 내에  강 여과수 취수정  

수(하천수)  간주하여 ｢하천 ｣ 적 .

  적 한 절차에 해 개 ･ 하는 경 에는 가능한 것  판단 나, 

한 것   정   고 는 할 체에 문 하  람.

  하수 정  하는 것  하수 에 해 가능한 것  판단 .

  하수 에 는 하신 내 과 같   규정   나 

적  " 하 150m 수" 등  하는 것  개 가 편 , 

 적  하는 것  보여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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